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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 . 개요

O 본 자료집은 1995년 1년동안 각종 세미나와 학술지에 평화체제

문제에 관해서 발표되었거나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외부 전문가

에게 위촉한 논문 33편의 주요내용 중에서 갹 세부분야별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발줴한 것임.

O
'

94.4.% 북한의 새로운 대미 평화협정 주장이 발표된 이후 한

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남북간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

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예년보다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

-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 전환의 적실성·현실성에 대한

논의오1-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국제적 보장방안

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

고
,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 책동과 관련해서 평화체제

구축 이전의 정전체제 관리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

음.

- 대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자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광복5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제시된 3원칙을 견지

하면서, 협정의 체결이라는. 형식보다 실질적 평화의 구축을

추진하고,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에 조급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서 점젼적·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임.

- 그 구체적연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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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O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올바른 전략의 수

럽과 毛회-협정 체걸에 대해 범리 및 현실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음.

- 한반도 평화체제 전촨방안으로는 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하는

방법과 세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법 동 V가지 의견이

펭펭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떨가지 선헹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조건하에 세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의견이 약간 우세함.

남북당사자 해留儒칙

o 덩-사자 문제에 있어서 북한측의 실질적 당사자론은 법리적·역

사적·현실적 측면에서 볼 때 천허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는데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고 있고, 북한의 거부로 당사자간 해결원

척의 관철이 어렵기 때문에 원칙을 判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융통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음,

주변국 협조뭔칙

O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주변국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4국 모두

자국이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지

지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정전협정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인

식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대다수임.

O 국제적 보장방안으로는 r 2-l-2」 방식이 범리적 측면과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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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관점에서 타당하고 실현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많았음.

- 그러나 소외되는 러·일에 대한 우려 때문에 「2+4」 방식이나
P2+2-F2」 방식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으며, 실현성은 가장

적지만 동북아 안보협의체를 통한 보장을 장기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이러한 논의에 대해 바람직한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

요하기는 하나, 실제 상황이 대두되기 이전에 정부입장을 밝

히는 젓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o 대외정책방향으로는 확고한 한·미결속을 통해 북한의 대미 평

화협정 체결주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입

장이었음.

남북간 합의 존중윈칙

G 남북간 합의 존중원칙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나 뚜렷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지는 않았고, 다만 기본합의서 이행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입장을 같이했음.

정전체제 관리문제

O 한반도의 정전체제에 대해서 위기관리 체제로서는 문제점을 보

이고 있지만 전쟁억지라는 기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 역할

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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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전헙정 무십화 기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유엔을

통한 압력, 군정위의 군사공동위로의 대제, 대미 협조를 통한

북한의 대미 직집 군사접촉 저지, 우발적 무력충돌시 신중한

대처, 의언한 입장견지 등을 주문하는 의견이 밀'았음,

북한이 구상하고 있다는 중간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북 평

화협정 체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회전략으로 중간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잉c

보 가능성에 대해 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

한 대응방안으로는 한·미 공조체제를 기초로 강력히 저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대다수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음.

유엔사 해체문제에 대해서는 A엔사가 정전협정의 집헹기관으

로서 정전협정체제의 꾈수녈가결한 역할을 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승계하는 기관에 대해 북한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싱·원-에서의 해체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毒·았으나, 유엔사의 군

사적 의미는 미미하고 주한미군 철수문제외- 언계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떼문에 7리측이 충분한 정치적 재량과 여유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시4긱-도 없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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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 기본방향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우1한 전략

가. 논의의 전제

L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은 평화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지

정전체제를 여하히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방안의 문

제는 아님,

-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대미 평화협정을 고집하는 한 북한은 
'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似음.

- 따라서 아무리 적절한 평화체제 전환방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根음.

·L 
tA%1%l] SA3 핵 은 ViA tAF 7-)o]] 6음.

'

- 특히 헌재와 같은 남북한간 군사적 대결구조를 그대로 둔 채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임.

'

/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의 진정한 기준은 남북한간 정치적 . 군

사적 신뢰구축과 군사적 대결구조의 완화 내지 해소를 통한

평화의지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문제점」 (한국정치학회 광복50주 기념

학술대회, 
'

95.u,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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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진정한 펑화체제는 냠북한이 군사력의 우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협과 헙력에 의해 자신의 안보가 보장됨을 인식해야 힘-.

'

/

남북한은 접촉을 통해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OE 함.<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Approac h to Pesce Be gims-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 (외교안보연구원 세01나 ,
'

95.1 1) )

O 弔화제제는 펑촤에 대한 위헙요소(군사력 규모, 전진 배치, 적

대국간의 예측가능한 정치적 합의나 약속의 부재 등)의 제거를

전제로 함.

3 남북간 신뢰와 한반도 평화제제 구축을 위해 다음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함,

- 

· 남북한간의 대화 재개 및 상호 인정

… 미·북한, 일·북한간의 상호 승인 ( pollack, Jonathan(RAND연구소 선입

연구원), 
] 

'

Regiond Cooperation fof Peace an 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 d Northeast Asia:U.S. Polic yJ (외교안보연구원 세01나, 
'

95,1 1}%

3 한반도 평화정착의 헥심은 협정의 체결이 아니라 체제의 구축

에 있음,

- 특히 체제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협정의 체결과 같은 헝

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양측간 평회-의지의 획-인, 군사

적·정치적 신뢰-/축, 군비통제, 교류헙력 昏과 같은 실질적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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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구축임.

L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이나 여타 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평화

체제 구축과정의 한 단계이며, 특히 실질적 평화가 어느 정도

구축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남북한 평화체제 전환대책」 (국방부 군비통제 세미나,'95.9>

a

s/ 남북한간에 다음과 같은 분위기 내지 여건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실질적이고도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사

싣상 불가능함.

- 남북한의 상호 실체 인정·존중

- 북한의 남조선 혁명전략 포기회1- 남한에 의한 북한 홉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불가침관련 조항들의 성실한

이행·실천을 통한 졍치적·군사적 신뢰구축

-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조성과 민족동질성 회복

-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준수(한반도 비핵화 실

현 등) <민족통일연구원,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연

구보고서, 
'

95.9)>

3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현행 
44

정전협정D을 폐기함으로써 정전체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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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평화체제로 전촨하는 것이,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7리가 딩-먼한 3가적·민족적 기본과제인 
"

평

화5+와 
%'

통일"의 잉· 관접에서 보아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합치

하는 것인지를 먼저 자주적으로 졀정해야 함.

(/ 이러한 기본 입장의 자주적인 정리 없이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제의에 대한 어떠한 외교·안보·통일정책도 수립될 수 없고, 셜

혹 그것各 수립한다 해도 그것은 가상이 될 수뷔-에 但음. < 긺

명기(명지대 교수), C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割정의 체결」 ( r 한반도 군비통제

J 19田.10)>

t

G 평화상태의 구축에 있어 어띤 획기적인 방안이니- 협정체걸보다

는 펑화상태 구축各 위한 정치지도자91- 지-국국민의 강력한 의

지와 일망이 중요함,

- 이집트와 이스라엘 평화협정 사레를 볼 떼 전쟁종결과 화상

태 구축을 향한 정상간의 강한 열망과 평화를 위한 합의에 대

한 강력한 실천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평회-협정의 합의는 물론

그 이헹도 가능兎음,

O 평화는 협정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펑화를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 즉 군사력의 될반침이 있어야 함.

O 펑화는 단기적, 순간>으로 이平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

고도 단게적인 대화외- 교 骨협력을 통한 신뢰중진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천 가능한 단순한 내용의 합의와 이헹

이 이루어질 떼 실질적인 평화를 보 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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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의 경우나 중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

의 관계정상화의 경우에서도 각각 6-7년간의 대화와 교류협력

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평화회1- 관계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음.

h 평화를 위한 합의는 적대쌍방 당사자간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루어져야 함.

- 쌍방간 긴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국간의 이해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뢰 가 증진될 수 있음,<문성叫(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중령,

정치학 박사) 「평화협정개념과 주요사례 연구」 ( 「한반도 군비통제1 
'

95.10)>

나. 정책추진방향

b 광복5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제시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임.

'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 관련국의 협조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실효성 보장린칙

'

·

- 남북간 기합의사항 존중원칙 < 족통 구원, r 한반正 p베 구

축방안」 >

O 우리내부의 자기합리화를 위한 논리개발이 아니라 국제사회(미

국 등 서방과 중·소)를 설득하고 북한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 13-



어려운 대안개발이 필요

-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북한의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

는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수단이 있는가 하는 질문各 스스로

던저볼 필요가 있음,

1익c 3-러한 수던-펄· 깆3-L 있지 봇히디-면 우회진%A 구/사해0i
'함. 

<0 1종석(세吾연구소 연구위원), 
1 

북한의 5·3성명 岳련 새로운 평화보장체

게수립 주장에 대한 대처방안, (회담사早국 위촉과제, S5.5)>

O 아직도 무엇하나 제대로 풀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화의 문제들을 다루는데는 걱-론적 세부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且다는 총론적 원칙을 지키는 젓이 더욱 효과적

군사력의 차분하고 내실있는 보강과 세런되고 유언한 외교적
노 력이 힙-치져 있을 떼 국가안보는 가장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음.

O 정부는 북한의 신정권이 동장하고 북한이 기본 군사정첵을 변

화시킬 기미를 보일 떼까지 북한의 전체제 무실화 책동과 대

미 펑회-협정 공세에 대해서 조급하게 대옹할 著요는 似음.

- 북한내 만약의 骨변사테에 대비해서라도 한·미 연합방위체제

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북한의 정책1y화를 에의주시해야 함,

- - 중·단기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안보정책의 보호

하에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착실히 진전시켜 나아가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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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대남 협상의지를 타진하여

A

- 북한이 한국과 일거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면, 한국전
I

쟁 청산·종료, 위기관리, 군비통제, 협력, 평화통일원칙에 관한

일괄타결을 시도함.

-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요구 자체는 포기하效으나 중간조치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과도 평화체제에 관한 타협 의사

를 보일 경우에는 정전체제의 일부 유효조항을 지키면서 위기

관리 체제의 수립, 군비통제 조 치의 합의, 협력을 단계 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협력 단계에서 지금까지의 弔화구축 노 력을

완결짓는 형태로 평화협정을 체결함.

- 북한이 계속 한국을 배제시키면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쟝

한다면, 과감한 국방비 투자를 통해서 대북 군비경쟁과 체제

경쟁을 지속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등 주변

국과 군사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더욱 봉쇄하는 전략

을 구-시%-해 니<가of 할 것임. <한용섭(국방대학원 교수), 「한반도 평화체

제 구축방안」 <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
'

95.6.21)>

O 한국정부는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민감하게 대응

하기보다는 「선 평화체제 기반 조성, 후 남북평화협정 체결」

및 당사자해결 원칙을 견지하는 등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

2함. <허岳영(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남북대

화 추진방향」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4주년 기념 워크샵, 
'

95.12,1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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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체제 구축은 점진적.단계적 방법으로 진헹되어야 함.

. 정치·겅제·군사분야에서의 남북한 교 류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

를 익신한 이후에야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

- - 기본합의서가 이헹되변 평화체제의 토대가 될 수 있음. <백진

현, ( APProach to PGace Reg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J A

d r 선 펑화체제 기반 조성, 후 남북 평화협정 체결」 이라는 정

책기조를 견지하되, 상힁-에 따라서는 「선 화협정 체결, 후

평화체제 구축」 정 을 추진함.

이와 함꺼1 r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 규정하고 있는 「화해·

협력-남북언합- 통일」 의 단계별 통일기도를 견지하되, 긱-

단게별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펑화제제 구축에 효

合적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O 북한의 테도 번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접진적이고도 단계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다음과 같은 3단게 접근기도를 설정

하여 정책을 추진함,

- 1단게(정전제제 유지)에서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기

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함. 군사정전위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

한 -노 력을 경주함.

2단계(불가침 부속합의서 실천)에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 l6-



신뢰구축 및 군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함. 이와 함께 한

국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미·북 불가침협정과 한·중 불가

침협정을 체결하는 등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함.

- 3단계(남북 평화협정 체결)에서는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함으

로써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 이를 위해 당사자 자격

을 확인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함. 이와 함께 남북 평화

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방안을 강구·추진함.

- 단계별 발전구도를 선행단계가 완료된 후 다음 단계로 이행해

가는 경직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함.

'

b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 한반도 정치·군사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안도 모색·강구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경우, 남북 정상최담 개최를 김일성의 유훈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홍보하려 할 것인 바,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큼.

'

-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대북 졍제지원을 약속하고 반대급부로

북한이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호응해 오도록 유도함. <민족

통일연구偏, r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

I r



2.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방안

가, 정전협정의 수정·중보방안

G 정전협정 제62항을 근거로 한 정전협정의 수정·증보방안을 고

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미 정전협정이 상당부분 제 기농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북한의 정전헙정 사문화 전략에 비추어 정전협정

을 익·간 보완함으로써 핑화체제로 전촨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론상으로는 가능하나, 남북한 관계의 힌실에 맞지 않는 짓일

.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성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l'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杜] (국방군사

연구소 세미나 ,

'

95.10,10)>

o 이 방안은 우선 정진협정에 남한이 서멍당사자가 아니라는 이

유로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논의를 하는 동 정전협정 당

사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짓임.

O 더구나 이 방안은 어디까지나 현행 정전협정체제 유지라는 전

제하에 펑화체제 유도를 위한 과도방안에 불과함, <01장희(한국이

대 교수), [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J (국제문제조사연구소 

'

95연례정책토론

회, 
'

95.11.21)>

a

나. 민족공동체헌장(또는 남북언합헌장)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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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의 통일방안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족공동체헌장

내지 남북연합헌장을 채택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음.

- 남북간 정치관계 규정과 함께 평화협정으로의 핵심내용을 포

함시킴으로쩌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임.

-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통일방안을 흡수통일방안으로 규정하는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음. <제성

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射방안」 >

d, 본합 서 .실천방

o 남북한이 먼족 앞에서 엄숙히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하

는 원칙 위에서 평화체제 전환을 모 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

당하고 민족사적 요구에도 부합함.

- 최근 북한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면」 이라는 조건

을 달기는 했지만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

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실천을 전제로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점진

적으로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4<제성호, 「정전

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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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기힙-의毛 기본합의서를 곤

간으로 하여 동 기본합의서 및 붇가침 부속합의서의 성실한 이

헹·실천을 통해 실질허인 평화체제로의 전촨을 모색할 수 있음,

- 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남북한이 기합의한 기본힙-의서를 이행·실천함으로써 실질적

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남북 힙-의사힝-

의 이헹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납북한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시-

실상 합의하기 어려운 사인·들, 에컨대 전젱의 원인 제거 및

전4첵임 규명문제(전넘처밸 %함), 배상·보상문제 등의 논의

를 E-회할 수 있음.
·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을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겅계선으

로
,

또한 교w사정전위원최를 닙-J+군사공동위원회로 대체할 경

우 자언스럽게 분단의 펑화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횐.

을 이룩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입장은 디-음과 같욘 문제점을 갖고 있음.

· 기본함의서 제5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昏 합의서의 이행·
, 실천만으로는 립적인 의미에서의 펑화체제로의 전환은 불가

능함. 따라서 남북한이 전젱을 린적으로 종결하고 평화체제
로 진촨하기 위해서는 기본합의서 제5조를 사문화 시키고

휴전협정의 종료 또는 전1상태의 종결과 평화상태로의 회

복을 선언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 수정과정 7는 벌도의 부

속합의서 채택과정이 필요함.
·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볼 tq] 점진적·단계적으로 기본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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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毛하는 방범은 현실성을 결여한 경직된 것이라는 비

판을 받을 수 있음.
· 기본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과 국제법적 효력이 모호한 상

태인 바, 이를 근거로 평화체제 전환을 모 색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음. 특허 납북한이 이 방식에 동의한다고 하여도 국

제사회가 기본합의서의 국제적 효력을 인정하는 데에는 어

려움이 있음, < 족통 구 ,

「
玉 화 肉1 구축방안, >

O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요로 꼭 전환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 견해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만 충실히 이행되면 그것으로써

족함.

- 남북한온 모두 자주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처럼 통일의 외적 조

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꼭 한반도와 관련되는 미·일·중·소의

최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이영기(독일분제연구소장), 「한반도

정전체제의 장래와 평화보장」 (민주평통 정책포럼 정책안, 
'

95.5.15)>

O 남북한 정상이 남북기본합의서를 화해·협력 단계의 법적 기초

로 보고 이 문서에 근거, 이를 구체화시키는 기본합의서 세부

부속문서로서 「남북평화공동선언」 을 채택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임.

-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 및 화해부속합의서 제19조는 한반도의

평화상태 전환문제를 제3자의 개입 없이 직접 당사자인 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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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협상해 해걸하凍다는 최초의 쌍방간의 약속이며, 펑화체

제로의 전환의 당사자가 남북한임을 명시하고 있음, 이 조항

온 남북화해부문의 헥심조항으로 민족자결원칙의 좋은 구체적

모 습임.

- 또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는 현행 군사분계선을 불가침경게선

및 쌍방 관할구역으로 할 것을 합의兎음, 그 런데 쌍방은 이

조항들에 따른 벌도의 구체적인 평화협정체제 부속문서를 아

직도 마린하지 못하고 있음. 문제는 쌍방 정상이 이것을 그

대로 실친한다는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음. 그 정치적 결단

이란 쌍방 정상이 정전협정체제상의 군사분계선을 남북기본합

. 의서제제상의 불가침선으로 전환, 관리하겠다는 겯단임.

- 그리고 여기서 「남북평촤공동선인」 은 영토문제, 전범처벌,

전후배상문제를 규정하는 전형적인 평화조약의 내용이 아니

고 
' 

기본관계를 정상화하는 평화조약'이 되어야 할 젓임, 그

예로 1956년 일본·소린은 전형적인 평화조약을 제결하지 않고
「일·소 평화 공동선인」 을 통해 양국간 관계를 정상화하여

외교관계를 교 화했음. 우리도 남북 정상이 「남북펑화공동선

언」 으로 현헹 정전협정체제하에 법적인 적대관계를 종결하

고 냠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하어 평화체제로 완전히 정상화하

여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한다는 정치 결단을 내려야

힘,

- 더구니- 이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방안은 남북합의서 전문이 남북관게는 
'

나라와 나라 사이

의 관게가 아닌 평화적 통일로 가기 위한 특수관게'임을 명문

화兎음을 볼 때,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분단을 고착화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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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이장흐1,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

h.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방볍

O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해 전쟁을 종결하는 방식은 국제법의 가
w

장 고 전적이고 전통적인 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전통적인 평화협정은 전쟁의 원인과 책임의 규명, 이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전범처리 내지 사면 등을 통해 전쟁을 완전

히 종결하고 우호관계를 회복한다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짐.

<백진栢, 「
남북한 惱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분제점」 >

O 평화협정의 체결은 전쟁상태의 종료와 함께 평화상태의 회복을

의미하며, 평화협정 체결이 전쟁을 종료하는 가장 고 전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간주됨.

- 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남북한이 명시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이고

분명하게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이룩하고 평화를 정착시컬

수 있음.
· 아무런 조건없이 즉각 평화회담을 개최하여 평화상태를 수

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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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 일반적으로 디·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 되

고 있음.

· 한국은 남북한이 평화입정의 덩-사자라고 주장하는데 비해,

북한온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딩-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냠북 평화협정 체졀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얻기 어려움,
· 통상 펑화협정의 내용으로 제시되는 전毛의 원언을 규 하

고 이를 해소한다든지, 전범처벌 등 전젱책임문제외. 배상·보

상문제 등을 남북한간에 논의하기 어려움,
· 화협정은 전4의 원인이 되었턴 정치서 분젱을 해걸하고

양국관계를 항구적인 토대에서 各전 타결하는 성격을 가지
'

고 있음各 고려할 때, 통일을 %표로 하는 분단국간의 잠정

적 관계를 OL율하기에 적합한 형테가 아님,
· 남북 펑화협정은 현재 남북한간 기합의된 기본합의서의

존재와 그 이헹 및 실천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음, <민족吾일

연구원, 
1
한반도 평화처1제 구축방안」 >

O 장차의 
"

통일"을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되 
"

평화"를 위해 국

제감시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

평촤협정체결의 방안"

이 q딩-히·디-고[ -秒. <깅명기, l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협정의 체결., >

o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방안의 졍우,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

할 수만 있다 매우 바람직한 평회.체제 전환방식임.

-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고집하고 있고 남북한이

통상 평화협정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전쟁의 원인 규명과 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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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제, 배상·보상문제 등을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거의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

의 실현 f능성은 낮음. <제성호, 「정전체제으1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

J >

O 휴전협정은 본질상 전쟁의 종료가 아q라 단순히 적대행위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적 성격의 군사적 협정에 불과하므

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보장하기 위해서

는 휴전협정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조치가 필요

함.

- 이 점은 . 특히 현재 북한이 휴전협정을 사문화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O 납북 평화협정 체결방법을 추진하되,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

의 장점을 취하고 상기 전통적 평화협정 체결방법의 단점을 보

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불안정한 정전협정의 틀 속에서 모 색되는 평화분위기는 결국

불안정한 화일 뿐이라는 점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안정

적인 평화협정의 틀 속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모색·추진하는

것이 비-람직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

O 평화협정만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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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관계 수립 또는 여타 조익<체결 등 상호 평화관계를 익2속

한 행위를 통해서도 전쟁종식이 가능

펑화의지에 대한 확고한 증거없이 핑화협정을 체결한다먼, 이

젓은 안보에 대한 그 릇된 인식을 조장하며, 결국 기존의 대북

억지력이나 안보체제를 약화시킬 위힘성이 있음. ( 백진현, 
「

Approac h to Peace Regime-Buildng 00 the Korean PenInsula] >

O 펑화협정문제는 헌 시점에서 제네바 힙·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평가, 한-g형 경수로가 채택되는 등 합의이헹이 어느 정도 안

정권에 들어간 후에 새로운 제안을 고 려해 볼 수 있을 젓임.
<이서항(외교안보연구원 교수), r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회당 문제

겁足] (회담사平국 위촉과제, 
'

95.6)>

O 평화협정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감시·검증방법과 위반시 제제를된

위한 합의가 포함되어야 함.

- 쌍방간 합의사항의 이헹상태 감시를 위한 구체적인 감시·검증

방법, 즉 자동탐지기 및 공중정찰과 같은 고도의 기술집익·적

4증방법의 사용은 실제적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의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위반시 제제 또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합의 및

실천이 평화정착을 가능케 함.

O 주번 관련국, 특히 강대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 장은 적대 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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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간의 평화증진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강력한 의지가 결여된 중재는 보장에 도 움이 되지 않음. <문성

욱, 
「평화협정개념과 주요사례 연구」 >

O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저절로 실질적인 평화가 보장되는 것

은 아니며, 특히 실짇적 평화에 대한 상대방의 분명한 의지가

확인되기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안보의식의 이완을 초

래하여 오히려 한반도의 안젼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음. <백

진현, 
「남북한 평화체제 전환대책」 >

O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은 당사자 문제의 논쟁을 다시 제기할 가

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6.25에 참전한 16개 외국국가들의 개입

가능성, 전쟁 종결작업으로서 한국전 책임자 처벌문제, 영토문

제, 배상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겻이 분명함. 다시 말

해, 독림된 전형적 평화협정 체결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쟁의 근본원인 제거란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불가능함.

- 특히 영토문제는 잠정적으로 불가침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최종적 결정은 분단고착을 가져올 수도 있음.

-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북한 및 중국 외에도 참전 16개국의 동의

를 필요로 하며, 이는 민족문제에 외세에 의한 간섭을 초래할

우려기- 있음. <이장희,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

擊37響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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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은 남한을 배제하고 씽-무 평화조약을 喪겠다는 북한의 요

구에 굴하지 曾아야 함, 그러나 '

53넌 7월 27일 정진헙정이 조

인된지 이제 42년이 지났음. 냉전이 끝나고 워싱턴과 평양과

언락사무소를 교 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분명히 정전협정을 한

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더 안정적인 틀로 바꿀 떼가

受음.

- 워싱턴과 서울이 한반도내의 평화는 엄격히 남과 북의 문제이

고 평화는 단순히 
'

9]년 12월 마무리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존

중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음, 
'

91년 합의서가 지커져야 하는 한편으로 미국을 포함한

더 폭넓은 틀이 수반되어야 함.

- 펑화와 통일에 이르는 길은 쌍무적인 미·북한 평화협정 또는

납·북 협정에 배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r 새로운

평화보장기구」 ,

「새로운 평화체제, 그리고 C새 평화틀」 등

으로 디-양하게 부르 교 있는 것을 만들고 이행하는데 미국이

참어히-는 3긱- 형태의 협상에 있음, <Harrison, Selig(미 카L-]]기 평화재

단 수석연구원), l'정전협정과 懼叫보장.] (한겨레신문 특별기고岳, 
'

95,7,24))

O 한국의 평화조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의 펑화조약이란

한국전젱의 원인인 한반도의 분단을 해결하는 것임. 한반%도의

분단을 해걸하는 가장 원히적 방법은 한만도의 통일임. 그러

나 소극적인 면에서 남북한이 7개의 국가로 완전 정리하는 것

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므로 한국의 평촤죠익피란 한국의 통일이나 두개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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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리하는데 완전히 합의를 하여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한

반도 분단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함,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을 해결하지 않은 평화조약이란 있을 수 없고

다만 관계정상화를 범적 지식의 결여로 그렇게 부를 뿐임.

-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조약이나 한국이 북한 주장에 따라 말하

는 평화조약은 모두 법적인 의미의 평화조약이 아니라 단지

관계정상화 정도로 생각하면 타당할 것임.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정상화는 이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로 어느 정도 실헌

되었다고 생각함. 이제와서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면 그 내용

에 무슨 특별한 것을 -규정하g겠는가1 <유병화(고려대 교수), 「군사掛

계선에 대체할 남북경계선 설정의 법적 문제와 대책」 (회담사무국 우1촉과제
'

T.9,6)>

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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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협정」 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G 전통적인 평화협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3대관계 및 전쟁상태 해소와 평촤상테로의 회복을 규정하는

조항

- 전毛첵임조'항

. . - 정치·엉토조항(상호불가침 및 무력헹사 포기, 경계선의 상호

존중,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분쟁 처리, 전띰 처리 등)

- . 경제·재정조항(배상·보상문제, 전 발밥 이전의 게의) 및 협정

이행문제 등)

- . 보장조항(비무장의무, 비무장지대 셜치, 군비통제, s y제펑화군

배치, 국제보장 등)

O 남북 평화협정의 내용은 이미 전쟁이 종결되어 있는 상촹에서

전쟁책임이나 배상·보상 등 전젱종결보다는 남북3게개선 및

통일지향이라는 평화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I

. . - 남북 평촤협정은 과거 처리문제보다는 향후의 평화정吟과 이

를 위한 제도적·운용적 틀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내용이 구

성되어야 할 것임,

O 낱북 펑화협정은 남북간 기합의사항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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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되어야 하는 바, 기본합의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함. 따라서 남북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남북 평화공존조항

· 남북한간의 상호 실체인정을 전제로 전쟁상태의 종결과 평

화공존관계로의 이행을 친명
· 이와 관련,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고 려하여 주권, 국경, 내

정불간섭 등의 국가승인의 의미를 갖는 용어 사용은 피함.

- 평화관리기구 설치조항

· 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기구를 활용하는 등 정전협정체제하의 관리기

구를 해체하고 새로이 형성되는 남북 평화체제를 관리할 기

구를 명시 .

- 무력불행사 및 불가침조항

· 기본합의서의 불가침조항을 재확인하여, 무력행사 포기 및

상호 불가침을 규정
· 특히 무력의 개념에 테러, 파피 및 전복행위 등을 포함시켜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설치

J

- 경계선조항

·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을 경게선요로 하되, 정전협정에 명

. - 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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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하는 방안과 중간선을 불가침경게선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骨.

· 이와 관련 민족내부의 특수관게를 감안하여, 불가침겅계선은

엉토보존을 위한 국경선이 아니라 펑화공존을 위한 잠정적

성격의 것임을 명시

- 군사적 신뢰구축조항

· 무력불행사 및 불가침의 싣효성을 획·보하기 위해 군사적 신

뢰구축 조 치를 멍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쌍방이 군축문제를

성의있게 협의한다는 기본윈칙을 규정함,
· 이를 위해 군사정보 교환, 부대 이동 및 기동훈린의 사전통

보·참관, 현장검증과 상호 감시체제 교 환 운영,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및 평화적 이용, 군사력 暑균형 시정 및 군비축

소 논의 등에 관한 신%구축 조 치를 규정함.

- 한반도 비핵화조힝

· 핵무기의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의 비핵5윈칙을 명시

니

- 국제적 보 장조항

· 남북 평화협정에 대한 2제적 보장을 확보하는 근거37-정을

마련함.

- 분쟁의 평화적 해결조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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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간 의견대립 및 분쟁 발생시, 일차적으로 남북간 직접협

상에 의한 해결을 모 색하고 이차적으로 국제적 조정·중재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

- 기체결조약과의 관계조항

· 동서독 기본조약 제9조와 같이 남북 평화협정이 남북한이

각각 제3국과 체결한 기존 정치·군사조약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을 설치함.

- 통일조항

·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 원칙을 천명하면서,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 적극 노 력할 것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남북 평화협정이

남북한이 통일되기까지 남북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는 것 
'

임을 천명하도륵 함.

'

- 한편 필요한 경우, 남북 평화협정과 기본합의서호1-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도 마련하며, 유엔사 해체문제 등 기탄 관련사

항이 있을 경우에E 명시함.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

축방안」 >

o 대체협정의 핵심은 남북한관계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임.

- 남북한관계 정상화는 새로이 규정하기보다는 기본합의서와 부

- 7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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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함의서의 
'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바림-직함.

- 

특히 기본합의서는 평화 상태에 럴맞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라는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보강

할 필요가 있음,

- 대체헙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 사항을 상정할 수 있을 짓

임.

· 평회- 의지의 획-인
· 평화광리기구 설치 

'

· 경계선 문제
· 통행 및 통신 문제
· 구체적 시한을 셜정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 통일 조항(한반도 통일의 당사자 자주적 해결윈칙 천명)
· 기본합의서의 내용 수용
· 여타 P런시-T힝·(유엔-사 문제 등) <백진현, ['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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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 남북당사자 헤결원칙

1. 당사자 문제 관련 북한측 주장에 대한 반론

가. 법리적 측면

o 북한의 주장은 조약 당사자(party)와 서명자(signatory 의

� 

개념

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오류에 불과함.

- 조약 당사자와 조약 서명자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고, 또

한 조약 당사자와 조 약 서명자의 국적은 전혀 별개의 사항임.

- 보통 정전협정이란 군사적 사항에 국한되는 협정으로, 교 전자

가 협정의 당사자가 되며, 교전 쌍방의 군사령관이 교전자를

대표하여 체결하는 것이 통례임.

- 언합군을 구성한 겪우, 정전협정은 연합군 사령관이 관련국을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이 통례이고, 이 경우 협정은 모든 관련 .

국에 적용됨.

- 이렇게 볼 때 정전협정은 엄격히 말해 한국과 참전 16개국이

일방 당사자가 되고 북한과 중국이 타방 당사자가 되는 것임.
<백진현, r 낭북한 평화처1제 구축의 과제와 문제점」 >

O 「실질적 당사자론」 은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북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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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만든 비정상적인 이론으로서 국제법상의 근거외· 티-

덩-셩이 似음,

. 왜냐하면 딩-사자 개념은 본래 법적 개녑이므로 평화체제 전魯

은 딩-언히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간에 논의되고 제결되는 것

이 법리적으로 타딩-하기 때문임,

O 유엔군사령관은 유巷의 뵤조기관인 유省군사령부의 장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입가하어 정전협정을 교 섭·서명한 것

에 지나지 않음.

. 즉 유엔군사령관은 정진협정의 서명자(서명기관)에 지나지 않

으며, 어떤 경우에도 유엔군사령부나 유省군사령관이 정전겹
h

정의 딩-사자는 될 수 飯음.

- 요컨대 유엔군사령관이 미국인이라는 근거로 미국이 딜·사자라

는 북한의 주장은 정전협정 서명자의 국적문제와 그가 행한

법률헹위가 귀속되는 당사자문제를 혼동한 젓임.

O 언합군이론에 입긱-할 경우, 미국도 정전협정의 담사자이기 떼

문에 이론상으로 미국도 평화협정의 딩-사자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겅우 북·미 평화협정의 효력은 북한과 미국, 양자에

게만 미칠 뿐이지 제3자에게는 미칠 수 飯음.

- 그 결과 북·미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그리고 참전

B개국과 북한간에는 여전히 정전상태가 지속됨. <3$g望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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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한반도 평화처1저1 구축방안」 >

o 한국은 1950년 7월 14일 한국군 작전지휘권(여기에 당연히 정

전협정 체결권이 포함됨)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는 바,

이에 따라 유省군사령관은 한국과 16개 참전국을 대리하여 정

전협정에 서명하였으므로 한국은 엄연히 정전협정의 볍적 당사
바

지-임, <제성호, 「정전체제의 평화처1제로의 전善방안, >

나. 역사적 측면

O 정전회담 기간중 한국이 취한 협정체결 반대입장은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임.

- 실제 협정 체결 직전 한·미협상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미국의 장기적 군사 및 경제 원조, 한국군 증강 등의 주요 현

안이 타결되자, 한국은 반대를 철회하고 정전협정 체결에 동

의했음.

- 만약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협정 체결에 한국의 동의를

얻어내려 노 력할 필요도 飯었을 것임.

- 정전협정 체결 후 개최되었던 제네바 정치회담에 한국이 참가

했었다는 사실도 한국의 당사자성을 입증해 주는 근거가 됨.

<백진현, 「낭북한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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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j-은 제네바 정치최담에 한국문제의 협의주체로 참가한 바

있음,

- 따라서 한국은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정치회

담(펑화회담)에 참가할 자격과 힘-께 펑화체제 전환(평화협정

체결 포함)의 딩-사자 자걱을 갖게 됨. < 제성호, 
「정전체제의 평화체

제로의 전환방안1 >

O 남북한 당사자 해걸의 원칙은 이미 기본합의서와 화해부속합의

서에도 명백히 7L정되어 있음.

. - 즉 기본합의서 제5조는 
"

납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

의 공고한 펑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 력한다

고 규정兎으며, 화해부속합의서 역시 마찬가지 취지로 규정하

고[ 있음. <백진현, C
남북한 평화체제 전환대책, >

다, 정전협정 체결 후의 추후관행

O 한국이 정전협정의 딩-사자라는 것은 협정 체결 이후 지급까지

1년간 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협정을 이행해 온 사실에서 명확

히 나타남.

- 한국이 딩-사자가 아니라면 이 임정에 구속될 이유가 없을 짓

이며, 북한이 지금까지 한국의 정전협정 위반을 항의하지도

않았을 것임. <백진현, r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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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바 었음.

O 정전협정 체결 후 한국은 동 협정의 적용을 받아 왔고 북한도

이를 묵시적으로 존중하였음.

- 1991년 3월 25일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

석대표로 임명되기 전까지 지난 40역년간 한국군 대표 1명이

동 위원회의 유엔군측 대표로 참가하여 왔으나, 이를 문제삼

지 않았3음. <제성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 >

라. 현실적 측면

O 한국전쟁의 주된 교 전국, 주된 피해자인 남북한이 당연히 평화

체제 전환문제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북한과

미국이 될 수는 없는 젓임. < 제성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

안」 >

O 북한이 처음 공격을 감행한 대상은 남한이며, 주된 교 전당사국 
.

'

도 남북한이었고, 한국전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도 남

북한이었음,

- 따라서 한국전쟁의 주된 당사자, 실질적 당사자는 북한과 미

국이 아니라 남북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남북한이 당연

히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있어서도 직접 당사자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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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통일연구원,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1 >

O 한국은 한국전쟁의 주요한 교 전딩·사자이며, 현재도 정전협정에

직접 구속받으며 협정을 이헹·준수하고 있음,

- . 엄격히 볼 때 정전협정은 남북한, 참전 16개국 및 중-y이 딩-

사자임. 그러나 어떠한 정전혐정의 대체논의도 정전협정이

양자조익2임을 볼 떼 수개국이 될 수 飯으므로, 남북한이 주된

주체적 덩-사자임이 명백함.

정전협정의 성격이 과거의 군사적 측면보디- 정치적 측면으로

바기고 있디-는 것을 갑안, 남북한이 당사자임이 논리적임, 정

전헙정의 딩-사자가 정치적 성걱, 다시 말해 민족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번하고 있다는 젓을 감안할 떼, g북한이 민족문제

의 딩-시-]]-r임이

� 

더욱 논리적임. <이장회, r 남.북한 留화체제 구축방안

. l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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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문제 해결방안

o 한국의 당사자자격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요로서 이를 시시비

비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마땅히 휴전협정의 당사자이며 평화

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내외적으로 천명하여 이 .

해시키는 것이 중요함.

- 북한 주장의 부당성과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대내

외에 설득하기 위해 북한 주장을 반론하는 내용을 세계의 각

종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

함.

- 미국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한국의 당사자성을 인정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

지하고 공동입장을 정립함.

O 유엔군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함으로써 휴전협정 시행 
-

기관 대체를 추진함.

- 북한은 휴전협정 서명자가 유엔군사령관이며, 유엔군사령관이

미국인이라는 논리에서 미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동시에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주

장에 정면 대응하는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자격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읕.

O 유엔군사령관이 한국을 대리하여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는 논

거에서 유엔총회 또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한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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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와 함께 미.중이 한국의 휴전협정 당사지-자격을 획·인하고

친멍하도록 만드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O 우선 분리집근방식에 입긱-하어 일차적으로 남북 평화협정을 체

결하고 이어 2제적 보장이 이7어지도록 함으로써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을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힘-,

. 이를 위해 북한을 남북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昏>인

중간조치들을 강구·제시함.

O 만일 북한이 평화체제 전촨을 위한 남북간의 대촤를 거부할 경

우에는 동시헤결방식도 신중히 언구·검旦할 필요가 있음.

. 

- 동시헤결방식을 추진할 경 , 당사자 해결원히에 다소 위배되

는 측면이 적지 않으나,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만을 고집

하는 상촹에서 북한을 님북대화의 장으로 끌어낸다는 차원에

서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 예培대 3자회담 또는 4자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납북 평화협정

과 국제적 보장을 동시에 하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음,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y

O 북한이 주장하는 미북간 평화협정체걸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측의 협상당사자로서의 지위를 苟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戚으나, 남북한 관게에 있어 우리측이 당사자

적 위치를 팍립할 만한 적질한 에비조치가 마련될 정우 화협

정체결을 반드시 협상불가한 사항으로 고집하는 데는 한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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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있디-Y 봄. <윤진표(성신여대 교수)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에 따른 군사

분계선 관리 및 대응방안」 (회담사早국 위촉과제 
'

%T5)>

O 당사자 원칙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정신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명분상 의당 추구되어야 할 원칙이며 법리적인 면에서도 타당

함.

- 특히 냉전시대 한반도의 운명이 당사자의 손을 떠나 좌우되고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냉전 종식에 따른 국제

환경의 변화외- 함께 당사자 해결원칙이 대두된 것은 당연함. 
.

- 또 이 원칙은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주변

국들의 개입이나 관여를 차단하고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O 그러나 당사자 해결원칙은 우선 당사자간에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하겠다는 합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함.

-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원칙의 실현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결

과 으로 평화체제 구축논의의 시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

- 또 당사자원칙은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정전협정을 고수한다는

입장과 연결되는데, 최곤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동향에 비

추어 볼 때 이러한 입장의 설득력이 다소 약화되는 측면이 있

음



O 이러한 상增-에서 정부는 님북한 딩-사자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상촹변화를 적질히 감안하여 기존 원칙의 취지는 유지

하면서 상촹에 부합하는 유언한 대옹첵을 새로이 모색할 젓인

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 기존 방식의 변화를 모 색할 경우, 기존 원칙의 취지(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외세 간섭의 배제), 실현가능성(북한

주장과의 타협 가능성), 실효성(평화뵤장릭), )t리적 타딩-성

(정전협정의 대체라는 점에서 딩·사자 문제 등에 관한 법리적

제의·이 있음) 등의 사항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임.

'

O 당사자원칙을 한반도 평화구축 문제는 반드시 님-북한 당사자간

에만 논의되0-]야 한다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셍긱-됨.

. .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국의 적절한 역할과 협조가 펄요할 수도

있으DI, 또 한국정부는 관런%이 한반도 펑화구축에 공정적으

로 기어하도록 유도해야 힐 짓임. <백진현 C남북한 평화체제 전촨대

책.l >

G 펑화협정의 딩-사자를 
"

남북한 2딩-사자"로 할 것인가, 
"

남한·미

국, 북한·兮괴[의 4자"로 할 것인가, 
"

남한·미국·일본, 북한·중국·

러시아의 fi자"로 할 것인가의 방안을 검토해야 힘.

- 남북한의 당사자 문제를 정리하고 한g-동란에 참전한 모든 국w

가의 펑화상태의 회복을 위해 
"

납북한 2당사자"로 하되 1954

년의 제네바회담 참가국 모두가 공동성명의 형식으로 평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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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확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봄.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협정의 체결」 >

O 이러한 국제상황에서 우리는 남북문제에서 정전협정의 유효성
倫

이나 당사자웡칙이나 당국간의 대화만 경직되게 고집하는 추상

적 명분논리보다는 좀 더 남북 모두에게 실질 으로 도움이 되

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음.

- 그 예로 남북대화에서도 경직된 상호주의를 지양하고 유연한

상호주의로 대화 전략을 바꿀 수도 있고, 소극적 기능주의보

다는 적극적 신기능주의로 비논리적 문제 해결의 돌파구인 정

상회담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01장 l, 
「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

I

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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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변국 협조원칙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관련국 입장

가. 미국

' 

O 한반도 화제제 전촨과 관린, 평화체제 구축시까지는 현 휴전

체제가 이행·준수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미 평촤헙정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

하고 있음.

- 남북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방식으로서 미국은 미·중이

납북 평화협정을 보장하는 「2+2」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

으머,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북·

미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할 경우, 미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3

자회담 또는 4자회담 방식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을 제의할 가

능성V 있음. <민족통일연구원, l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

O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40년간 한반도 펑화를 유지해온 기존 안

보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한, 미-v·북한간 직집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젓이 전혀 졉촉이 없는 깃보다 낫다고 결론을 내렸

음.

.

O 펑화체제 구축온 우선 남북한간의 문제라는 것이 미국의 변함

없는 )장임. <Pollack, Jonathan 
i
Re glo.al Coop.,.tic. t., Pea.. .. d

Stabili[y in the Korean Peninsula an d Northeast Asia:U.S. Polic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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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O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감안, 미국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평화

와 통일을 달성하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함.

- 미국은 북한의 개혁·개방, 국제규범준수에 상응하여 북한과의

경제·정치관계를 정상화해 나같 젓임.

-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O 헌 정전체제는 대화와 위기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유지되어야

함.

O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북

한의 제의는 미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제안임.

- 형식이 
"

2+1", 
"

2*2", 
"

2+4" 어느 젓이 되든, 공통분모는 
"

2"
,

즉 남한과 북한이 되어야 함. <Brown, David O.(ol 국무부 한국과장)
. PRe g ional Statesy Policies on Peace Rso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US Position an d Pers pective」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 
'

95,11)>

o 미국은 남한과 북한만이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

A/
.

, 전 정 대 문제는 남북 화 해서만 又 될 수 있

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정전

협정이 대체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이 유지·준수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음.

O 미국은 한·미 안보관계의 유지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요하며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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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문에, 북·미 괸계개션과정 또는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한·미

동맹관계 번질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깃

임.

. 특히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대미 평화공세를 적극화

할 가능성이 크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위상과

성격이 북·미 관계게선과 연계되어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

음.

O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복 군비통제협상이 진전되어 한반도의 군

사적 긴장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이 남북

간 군사대화에 소극리인 태도를 견지할 경우, 한·미관게가 아니

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 차윈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

미간의 포괄적 관게개신과정에서 북·미간의 부분적 군비통제협

상에 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似음.

O 한반도 평촤체제의 국제적 보장문제외· 관련, 미국은 유일초,강

대국으로서 역내 균형자적 역할을 수헹하고 있는 미국의 국제

정치적 위상 및 주한미군이 주둔하V 있는 한반도의 안보현실

을 고러할 떼, 미국이 배제린 헝태의 국제적 보장-H-헝을 고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정가능한 여하한 방식의 보장유형

일 경우에도 미국의 국익이 담보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런 점에서 베이커 전 국무장관의 경우 「2+4」 방식을 지지

하였으니-, 1995년 8월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이 원한다

면 남북 평화협정을 「2-l-2」 방식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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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은 냉전이후시대 아·태지역의 다양한 위협과 기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역내국가들과 협력하는 다자간

안보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바, 동북아지역 또는 아·태지역 차

원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성하여 다자간 틀 속에서 한반

도의 평화와 안전문제를 관리한다는 중장기 구상에는 기본적

으로 찬동할 것으로 평가됨.

O 한편 북·미간 직접적인 정치·군사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但음.

- 미국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전환을 기본입장으로 견지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전협정을 유명무실

화하면서 북·미간의 직접협상을 지속적으로 모 색할 경우, 특히 
'

군사정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전협정 위

반사건이 발생하여 미국의 국익이 손상되거나 한반도의 군사

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이 정치인 방북 또는 북·미간 고

위급회담 채널 가동 등을 통해 부정기적 대화채널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O 미 카네기평화재단 수석연구원 셀릭 해리슨(Selig Harrison)이

, 1995년 9월 방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1주한미군

의 무기한 주둔 양해, 勒북·미 평화협정 체결 포기, 卷 「북·미

상호안보협의회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병행추진 등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북한은 미국

과의 직접적인 정치·군사접촉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도 북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1핌. < 강원식(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보장분제J (회담사무국 위촉과제,'95,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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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o 중국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

. 는 등 일반적으로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어 왔으머, 북한의 요

청에 따라 판문점 군정위 중국대표를 소환하였음.

- 그러나 중국은 북·미 펑화협정 체결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엉

향력을 확대시키는 반먼, 중2의 영향력 약화를 초레할 수 있

다고 판단, 북·미 평화협정 제결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음.

- 즉 중국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펑화체제 전환과정에서 중국이
· 직집 딩-사자로 참어해야 하며, 한국도 일정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중 은 펑화협정 체결방식과 관련, 「2-[-2」 방식 또는

4자회딤-을 가장 선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의체 형성 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동 기구가 한반도

펑화체제 구축에 직접 관여하는 것에는 소극적 입장임. <민족

통일연구원, r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방안.l >
I

O 현재 남북한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기 떼문에 한반도 화

구축은 역내 국가들이 참가·보증하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틀 속에시 추진되어야 함,

- - 동북아 평화체제는 장기적이고, 탄게>으로 추진되어야 함.

… 
- - 동북아 평화체제는 지정학적 견지에서 일본, 중국, 남북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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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될 수 있음.

- 역내 국가간의 양자관계의 증진이 중요하지만, 특히 중국과
.

//

.

·

.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Jl Guoxing(중국 국제문
%·/

제연구소 아·태연구실 주임), C Re gional Cooperaton for Peace a 삐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 d Northeast Asia:Chinese Policy」 (외교안보연구원세

미L[, 
'

95.11)>

O 군사정전위 중국측 대표가 철수했지만, 중국 정부는 새로운

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이 유효하며, 관계당사국

은 동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

O 현 정전체제의 전환문제는 협정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
된

J

- 우선, 관계 당사국들은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

든 당사국들이 수용가능한 합의에 도 달해야 함.

-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주체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우선 남북한간에 결정되어0% 함.

-

'

중국을 비롯한 여타 당사국은 남북한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지지해08 할 것임. %Zhou Xin gbao(중국 국제문제연구소 早소장) 「

. Regional States' Policies on Peace Re g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Chinese PositIon an d Perspective」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 
'

95.11)%

O 중국은 냉전이후시대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 51-



는 한국과의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이 밀기 떼문에, 한반도 펑

화체제 구축문제와 괸런하어 구태여 한국의 입장을 정면 부정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화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적인 정책자세暑

취하고 있음.

O 중국은 한반도의 정세 불안정이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평화체제 구축시까지는 정전체제가 유

지·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 중국은 1994년 9월 북한의 요구로 판문점 주재 군

사정전위 중-5-[대표단 소환걸정 내리먼서, 
"

새로운 평화체제

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한반도 정전협정은 T-효하며 d런-%들

모두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중국군의 정전위

철수가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짓을 방지

하고자 하였음.

O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싱-핀-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궁

국적으로 펑화제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조하

고 있으나,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도 한반도 弔

촤체제 전환의 딩-사자로 침-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이 한반도 화체제 진환의 딩-사자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

장에 적극 동조하지 않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북·미 평화협

정을 통하여 한반도 평촤체제가 -/축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

의 영향럭이 과도하게 막대되는 빈면, 중국의 엉향력 갑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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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언 것으로 보임.

O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 등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참여

하는데 반대하고 있음.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는 상대

적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한반도문제를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

- 특히 중국은 냉전이후시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증대 움

직임을 우려하고 었는 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 일본

이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

O 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

키고, 나아가 남북한간 직접접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북·미간 상호 불신해소 차원의 북·미관계 개선

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음.

O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과 관련, 과거 중국은 구소련에 의해서

제기되어 온 아·태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주장이 중

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반

대하여 왔음.

- 그러나 냉전이후 지역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아·태지역

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미국과 러시아의 발언권

이 감소되는 등 다극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점차 지

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문제에 공감하는 태도틀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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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시키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할 필요성을 갖고 있으머,

겅제발전을 위해 주변科겅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짐에서

도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헝성 구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헌단게에서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강대국들의 개

입기-능성을 우려하여 한반도 펑화체제가 디-자안보대회-외- 같은

메커L]즘을 통해서 A-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보

적인 입장 보 이v 있으며, 한반도 펑화체제 진환·유지 등 한

반도문제는 일차적으로 님-북한 당사자에 의해서 해걸되어야

한디-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강원식, 1
한반도 留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보장문제 ] >

다. 일본

O 일본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에서 자국이 직접적인 당사자

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어 특별한 제의를 하지 앙고 있지
/

'

만, 한반도의 안정과 한.일 관계를 고려하어 남북 평촤협정 체

결을 통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지지하고 있음.

- . - 일본은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자국이 배제된 「2+2」 보 다

는 「
2-i-4」 구도를 선호할 젓으로 전망되머, 3극적으로 한반

p

.

, 도 펑화보장-p-으로서의 확일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혐의체 또는 A

엔을 통한 평화보장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깃입. <민족통일언

구원, 
「
한반도 평촤체제 보장방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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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

지만,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

고
, 일본주둔 미군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증가(부담금 증액)시키

는 일임.

- 미·일간 안보조약은 동북아 지역안보를 위해서 긴요하나, 탈냉

전시대에 일본 여론은 이것에 대해 소극 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임. <higekatsu [<ondo(오사카 국제대학 피수), 「Re c 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 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 d Northeast Asia:Japanese

Polic y」 (오1교안보연구원 세미나, 
'

95.11))

O 일본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에서 자국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특별한 제의를 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대한반도 안보목표에 따라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O 일본은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지지

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한반도 평화체

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에 참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 력을 기울이

고 있음.

- 이러한 노 력의 일환으로 일본은 북·일 수교를 적 추진하고

있으며, 북·일 수교를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함으로

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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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

.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방식과 관련, 일본은 자

국이 참여할 수 있는 「2-l-4」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깃으로

펑가됨.

G 일본은 한반도 군비통제를 납북한이 주도하더라도 그 실천에

대해서는 국제적 검증이 이루0-]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한 국제적 검증에 자국이 참어할 수 있디-

는 입장을 군사전문지를 통해 시사하고 있음.

' 

G 일본은 동북아 및 아·테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 구성에 3극적

인 입장을 표명힘-으로써 한반도 안보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런하고자 하고 있음, < 강원식, 「한반도

偏회·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보장岳제 1 >

라. 러시아

O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안정을 희망하고 있는

바, 한반도 휴전체제의 펑화체제로의 전환 필요셩을 인식하고

.

,
있으나, 펑촤체제로의 전촨방식, 특히 평화협정의 체결주체에

대'해서는 밍확한 71장 표멍을 자제하고 있음,

- 그러니- 러시아는 미국의 엉향력 획-대 -(러, 러시아의 개입여
. 지 확보 동의 이유에서 실진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반

대하고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선호하고 있는 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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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과 관련, 러시아는 한반도문

제에 직접·적극 개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바, 미·중만에 의한
'

%·/
"

「2+2」 방식에는 반대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다자간 안보협

의체를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을 선호할 것임. <민족통일연구원, 「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방 l >

O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국제적으로 언정된 유일

한 문건인 만큼, 이를 대체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함.

- 따라서 모든 당사국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새로운 평화체제가

마련되기 전에는 현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함.

a

O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함.

T 북한과 미국이 군사적 사고 및 전쟁 방지, 군사활동 통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구조(security s tructure )에 합의

-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고집할 경우, 동조약이 평
]

화체제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조건으로 수용 
'

恭 남북한간에 고위급회담을 통해 평화보장체제(peace Iteeping

s ys tem )에 합의, 가서명

卷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

화체제(peace s ys tem )에 합의

- 동합의에 남북한이 서명, 주변 4개국은 이를 보증 < Moiseyev,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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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alentin l,(러시아 외무부 한국파장> 
1
Regional States' Policies on Peace

Regime-Bui6ng on tIne Korean Peninsula:더ussian Position an d Perspective.l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 
'

95.I f)>

O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최근 북한

의 휴전협정 사문화전략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디-

는 차윈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젓으로 보임,

O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휴전협정 대체문제와 관련하어 남북평

화협정 체著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핌.

- 러시아는 한국전쟁의 실질적 배후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전협

정의 서멍 v사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현재 한반도 정치·군

사문제 해결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데 불만을 갖고

있으머,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배제毛 화체제 전환방식에

반대하고 었음.

- . 남북 펑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남북한 쌍방에 대한 러시아의

우호관계를 활용하여 교 섭과정 뿐만 아니라 국제적 보 장과정

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를 아·태정책 추진의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음. 
'

.

O 러시아는 국제적 보 장문제와 관런하여 한반도문제에 직접·러극

개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바, 어떠한 형태의 국제적 보 장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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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FIlw 1111 el]되o]WA-1는 안된다는 쟝을 견지할 것 A

.]d Ao]])d o].중만 g$ r 2+2」 방 등 는 반대할 젓

며, 궁극적으로 다자간 안보협 체를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을

선호할 것임.

다만 주변4국에 의한 국제적 보장을 주장하기 %1려울 경우 러

시아는 유엔보장형을 주장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상임 사국으

벌.럴 雪 fl 
荊' ' 혀"""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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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평화체제 국제적 보장방안

가. 미국에 의한 보장방안( 「2+1」 )

O
「2·l-1」 방안은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남북한의 불가침 및 평

화협정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중

의 영향력이 최소화되면서 한·미 공조체제를 통해 한반도 평

화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한 영향럭 확대를 통해 북

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접을 안고 있음.

그러나 다읍과 같은 탄점도 있음.

· 휴전협정의 일방 딩·사자인 중국이 배제됨으로써 r 21.1」 방

식에 반대할 것이묘로 보장력이 저하될 7려가 있음,
· 미국이 남북한 평화협정의 중립적 보장자로 참여하게 될 겅

우 전통적 한·미 동 관계의 이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적 보장자의 수가 적을수록 보장자의 대한반도 엉향력

이 고1-V히-게 %대될 우려기-W 있음. <민족통일告구원, C한반도 평화

체제 보장방안J >

O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헙상을 고집하고 있기 떼문에 남북한이

평화협정에 합의하고 이를 미국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2-l.1

」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함.

- 다만 남한을 형식적으로 챰여시킨 채 실질적으 북.미간 직

접협상을 보장해 주는 헝식의 「2.l-1, 방안은 수용할 가능성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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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이 방안의 장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미국과의 직

접 협상의 길이 열려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북·미간 실질적

인 협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임.

- 그러나 북한의 대미 직접협상 고집으로 한국이 살질적인 한반

도문제 논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이 한국의 입

장을 보다 더 반영하여 북한의 입장이 불리하게 될 경우 북한

은 단기간 내에 회담을 거부하고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음.

이 겪우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키기 힘들 것임, <박習호(민족통일

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모색」 ( r 통일1

95.9)>

O 「2+2」 방안의 장점은 휴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모두 참

가하는 방식으로 법리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보장력을 갖추고
L 있다는 점임.

- 특히 북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적 보장방식 가운데 「

L 2+2」 방식을 가장 선호할 가능성이 큼.

· 북한은 대미 관계개선 차원에서 미국의 참여·보장이 펼수적

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 국제적 보장자로서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대미 견제 및 북한
"

의 국익을 증진할 수 있음.
· 북한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세개입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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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
[/

하 않다又 A하 음.

O 반면 r - l-2」 방안의 단점은 다음과 같음.

. 한반도 정치·군사문제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

,
보장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L

, 따라 화且장 약화 수 음.

-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모 색하고 있는 일본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어타 주변국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화보하기를
. 희망하고 있기 떼문에 일본이 배제된 한반도 펑화보장에는

반대할 것임.

- 한반도 평화보장에 일본이 배제될 경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

·

, ·

. 일본의 경제·외교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민족통일연

구원, r
한반도 평촤체제 보장방안) >

O 이 방안은 주번국들중 남북한에 대하여 자기 가장 실질적인 영

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두 강대국의 보장이기 때문에 가장 실효

성이 있는 보장이 될 수 있음,

- 더욱이 한국진 참정전 당사자인 미·중을 보장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체제를 펑화체제로 전환하는 데에 공힌할 수 있

음. 특히 한·중관게의 발전추세를 활용하여 중국을 통해 북한

에 대해 남북간 직접협상의 딩-위성을 셜득할 수 있을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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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서 한계가 있는 중국이 한국의

기대만큼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러시아와 일본

이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음.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2」 방식을 먼저 추진하고

추후 러·일을 보장자로 추가하는 방식( 「2+2-F2」 )을 고려할

수t 있을 것임. <박영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모색, >

o 「2+4」 방안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2+4」 방식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요 관련 당사국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한반도 평화보장이 가능함. 특히
L/

일.러를 한반도 평화보장자로서 포함시킴으로써 미.중의 과도

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고, 일본의 실질적인 경제적

공헌을 유도할 수 있음.

T

- 「2+4」 방식은 보장국들 가운데 특정 쌍무콴계가 악화되었을

y
/

. 졍우에도 여타 국가가 한반도분쟁을 조정·중재할' 수 있기 때

문에, 남북한간 분쟁발생시 분쟁의 조 정·중재가 「2+2」 방식

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함.
a

- 「2+4」 방식은 모든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참가하는 방식이기

t 때문에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 역

내 국가들은 「2-F4」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동북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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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역내 군사> 신뢰구축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았을 깃이
·/· 고

, 이것이 역내 군축문제를 다7는 소지역적 집단안보기구로

확데·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O r 2+4」 방안의 단점은 다음과 같음,

- 「2-l-4, 방식은 통일문제를 포힘-한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주번4국의 개입을 인정·제도화함으로씨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 r 2니」 방식은 한
·

' 

반도 주번4국의 대한1杜도 영향력을 질적으로 인정하는 방

식이기 때문에,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번4국의 개입을 합빕화
.

. 할 가능성이 큼.

- 「2-i4」 방식은 한반도 평화보장문제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
·

. 외세가 개입骨 가능성이 중대딤.

- 한국은 주변4국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보장 및 통일과정상의

.

외교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외교를 전개해야 하기 떼문에

외오{적 부담이 증기-함. <민족통일연구원 r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 >

a

O 북한과 서방국간의 관계가 일정수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의
보 장체제에 데한 7려를 완화하기 어려울 젓으로 보 이며, 북·미

간 직접헙상 기회를 희석시킬 수 있는 2+4 보장방식의 실현가

능성도 단기적으로 높지 않음.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북한과 서방과의 관게개선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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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북한은 「2*4」 회담 형식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공존

체제 보장 기구로 인정하여 수용할 가능성도 있음.

-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문제 해결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통일

단계에 돌입할 경우 또 다른 장애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는데, 일본은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가속화하어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해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모 색할 가

능성이 있음. <박영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모색, >

라. 참전16개국과 중·러에 의한 보장방안( r 2크6+2」 )

O 이 방안의 장점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의 당사국을 모두 포

함하여 이들 당사국에게 모 두 만족을 줄 수 있고, 한국전쟁 참

전16개국과 중·러가 참여하는 해결방안이므로 유엔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평화조약의 당사자와 보장조약의 당사자를 일치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이 방안의 단점은 다음과 같음.
p

- 한국전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문제에 대한 실

질적인 보 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에 참여하는 반면 일본이

제외됨으로써 일본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민족菩일

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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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탈냉전시대에 들어서 %En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맥락에서

유언1의 평화-1지 활동의 일환으로서 평화보장체제를 상정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주목표로 하고 있고, 유

엔을 미국의 대북한 압력수단으로 간주하는 만큽 실현 가능성

은 희박함. 다만 미·중의 보장후 유엔 안보리에 의한 2차적

인 보장은 그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방안은 한s-전쟁 상횡-을 펑촤체제로 전환하는 단게에서 한

국전 참전당사자가 진쟁상태를 종결한디-는 국제법적 헝식면에

서 유용성이 있는 방안임,

그러나 한반도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딩-사자의 수락과 보장 합

의가 있은 후에나 중장기>으로 보완적인 보장방안이 될 수

있음. 또한 문제의 실질적 딩-사국 이외의 억외 국가들이 참

여함으로써 실효성이 저하될 위힘성이 있음, <%영4, P
한반i g

화체제 구축을 우1한 대안모색 1 >

눔

마. 동북아 안보협의체에 의한 보장방안

O 동북아 안보협력최의는 동북아라는 제한된 지억에서 제한된 국

가들 간에 안보문제 협의를 위한 소지역주의적 집탄안전보장체

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으로 주번딩-사국들의 수락어부에 따리-서
는 실헌 가능성이 뉴은 것으로 보이머, 이 기구를 통해 동북아

안보문제의 일촨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장기적인 신뢰구축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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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장받을 수 었을 것으로 보임.

- 또 한 이 같은 다자간 동북아회의가 구체화되는 경우 처음에는

이 기구의 협의회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

아의 평화에 대한 초보적인 신뢰구축 수준의 합의만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기구가 협의회적 성격의 기구로부터 집단

안보기구로 발전하여 한반도 군축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지역

. 전반의 안보문제에 대한 상호 신뢰구축조치들을 축적시켜 나

아갈 경우, 장기적으로는 보다 효율적언 안전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O 이 방안의 단점은 동북아 안보대화가 동북아지역의 소지역 다

자간 협력체로 조직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

요할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보장하기 위

한 단기적인 추진방안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이 방안은 남북한간에 평화협정힉 체결되고 한반도 평

화보장을 위한 「2+2」 혹은 「2+4」 방안이 실행된 이후 한반

도 군비통제를 동북아지역 군비통제와 연계시키기 위해 장기

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방안임.
.

o 따라서 이 방안은 남북한 당사자들이나 주변4국이 합의하고 보

장한 사항을 추인 혹은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제한적 효과밖에

기/지 못할 것임. <민족통일연구원, 「한밥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

된

O 한국의 시각에서 볼 때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레짐의 구축은

우리에게 유리한 한반도 통일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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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다자간 안보힙력레짐 구축과정 및 구축을 통한 동북아

4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정치은 한국의 통일외교에 순기능적

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O 한3은 다른 동북아 강대세력과는 달리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

는 
4

중위권 세력'으로 비교적 자A로운 입장, 즉 강대세력이 아

니기 때문에 다른 강대세력으로부터 의혹과 의구심을 적게 빌

는다는 유리한 입장을 바탕으로 21세기 동북아의 새 지역짇서

칭-출을 겨냥한 다자간 안보헙력레집 구축에 적극적 이니4쩌티브

를 취할 수 있음, <김국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C동북아 다자간 안보협

력레짐과 한반도 안보.l ( 
r
한반도 군비통제] ,

'

95.10)>

q

O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통한 보장이

가장 바람직함.

- 

. 정국애 의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 안전보장이므로 한반도문

제에 대한 특정국가의 영항력 증대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음.

-집단적 공동제재를 통'헤 펑화침해사례룰 -o-제하게 되므로 여

타 방식보다 보장력이 좋음.

남북한 군비통제가 역내의 전반적인 군비통제과정과 언게되어

운용되는 바, 남북한의 군사럭이 의내 정세 번동요인 또는 위

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깃이 아니라 조 화요인으로 될 수 있음,

따라서 통일한3-의 군사력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7려를 최소

화하고 나아가 주번국가의 통일지지를 유도할 수 있음. <박영

- 68-



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모색」 >

O 협력안보론에 기초한 다자안보협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반

도 안보 확보 방안으로서 적실성을 지니고 있음.

- 주변국들로부터 제기되는 한반도에 대한 안보위협을 갚소시키

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보장과 지

지를 확보하는데 유리함.

- 남북한만의 일방적 군축을 방지하고 지역차원에서 군비통제

및 군축을 실시함으로써, 납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군사력 격차

를 줄일 수 있음.

- 남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관계를 다변화하고 균형화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반도에 대한 주

변국들의 무력개입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음.

- 주변 핵보유국들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존중과 m보장-울 얻는데 유익%운. <이철기(동국대 강사), 
「집단안보·집단

방위·협력안보의 동북아 적용가능성에 관한 비교 고찰」 ( r 통일岳제연구」 95

하반기)>

바, 바랖직한 국제적 보장방안 
'

o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보 장방안은 북한 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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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린해 진헹중에 있는 현안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중·장기

적으로 남북한 평촤공존체제가 성되었을 떼, 이를 -(지·보장

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임,

-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 및 경제원조에 의해 정

치적으로 타걸될 수71에 없음, 따라서 한국 주도하에 다차원

의 평화보장 장치를 수립하어 점진적인 펑화체제 전촨을 추진

해야 할 것입,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남북한간에 펑화체제문제를 힙의하

기 위한 대화의 장을 일어야 할 것임.

O 어떠한 국제적 보장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일방에 의한 조약위반

사항이 인정되면 즉갹적인 제재조치가 가동될 수 있는 체제를

各비하여야 할 것임.

O 또한 북·미관계 개선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보장체제의 수립논의

가 한·미 안보동 관계의 기본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박包호, C한반도 偏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모색J >

철

O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판게를 분일시키고 z-극적으로 한미 군사동 관게를 와해

시키기 위한 공세의 성격이 강하므로, 한국이 유연하게 대응한

다고 해도 진정한 펑화체제 구축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

하기 어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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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존의 당사자 원칙·단계적 및 점진적 접

근 등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변 상황 변화를 감안한 보다

신축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여 남북관계 전개에 있

어 주도권을 장악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3자회담보다는 냠·북한·미국·중국이 순

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참여하는 「2*2」 방식이나 4자회담을

고 려해 볼만하며, 이러한 회담이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관계

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임. <01서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회당 문제 검토」 >

O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주변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회

의를 개최하는 문제는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 초래함.

- 주변국가들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만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개입과 보

장이 필요하다는 상호 대립적인 면이 있는 만큼, 주변국가들

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동북아 안보체제의 구축이라는 큰 틀에

서 논의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김덕중, 「핵연계전략으로서의 
'

평

화혐정' 제기와 대응책」 >

O 첫째, 현존하는 휴전협정을 워싱턴과 북경의 중재역할을 활용

하여 
'

지역안보제도'로 전환하는 것임.

- 휴전협정 당사자연 미국과 중국이 극동에서 긴장 완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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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지역안보제도로 전환한다고 하면 선택된 협력으로 평

화를 가저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지역안보제도 방안

은 남북대화 재개, 남북한에 있는 핵시설 상호감시, 남북 상호

간의 언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힘-,

O 둘째로, 남·북한과 미국과 삼각관계에서 동시에 평화협정을 중

간단게(신평화보장제도나 신평화장치)를 겪지 않고 맺는 방법

을 의미骨,

. 평잉7과 워싱턴 관계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어

(안보위협해소, 겅제난 극복, 대미·일 관계정상화) 서울이 중

간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임. 남북한이 동시에 평화협정을

맺고 따로 펑양과 워싱턴이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의미함,

- 그 동안 미국의 입장은 평화협정은 한국전의 당사자인 남북한

이 중심역할을 하면서 풀어야할 한반도 명화와 안보라는 측면

에서 평양과 별개 협상을 회피해 W고, 서울 역시 평회-협정을

워싱턴이 양과 개별적으로 님-한의 안보이익을 생각지 않고

맺을까 의심하는 것 같은 인상임,

- - 상호간의 의심이나 회피를 넙어 서울이 워싱턴과 평양에 호감
'

을 주면서 관여한다고 하면 북한의 공세적인 평화협정 주장에

쐐기를 박는 일이 되凍음.

O 셋째로, 헌재 제네바헙의 틀인 2자회담(미국과 북한)에서 6자회

담(미국, 한-<, 일본, 중국,북한과 러시아)으로 전환하도록 탈냉

전 시대의 주위환경을 적극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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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한국 배제전략도 한계가 있고 한반도 주변국가도 동

의 평화와 안보에 공동관심이 있는 한 6자 안보협조에 동감이

갈 것으로 분석됨.

O 북한은 평화협정을 통하여 미국과 수교정상화를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와 관계개선도 원하는 고로 남한과 중국,

일본과 개방을 하면서 적대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을 시도해
ot 함. <김용제(미 퍼시픽스테이트대 총장), 

「미.북 관계개선 과정에 있어 북

한의 공세적 평화習정주장, 봉쇄방안」 (민주평통 정책포럼, 
'

95,5.15)>

O 남북한 갈등관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통일의 실현과정

에 있어 미국의 역할은 절대적인 반면, 그 밖에 역내국가들(러

시아, 중국, 일본)의 역할온 극히 제한되어 있음.

- 이러한 시각에서 조망해 볼 때, 한반도 길등 및 통일과 관련

된 기존의 논의 중 
「2+4」 제안이나 다자간 안보협력 제안

등 주변국가 전부를 참여시키는 한반도 갈등규제나 타결방안

은 현실적으로 그 설득력이 약하다 하겠음.
k

- 때문에 한반도 갈등관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의 돌파구

를 마련하는데 있어 주요 관건은 남북한과 미국, 3자의 문제

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음. <문舊인(연세대 교수), 「국제질서 개편과

남북관계의 재평가 - 전략적 공세주의를 위한 저1언」 ( 「
통望경제」 田.5)>

O 로카르노 협정처럼 지역분쟁 당사국의 평화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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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이 평화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경우,

국제적 보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으나, 아프가

니스탄 헙정에서처럼 분쟁의 실제 담사자가 불참하거나 베트넘-

펑화협정의 경우처럼 실제적 보장능력이 없는 다수의 국가가

보장자로서 참가할 경우 싣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 . 또한 동북아 안보협의체 등에 의한 보장은 헙의체적 성격상

장기적인 신뢰구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한반도 화에

대한 직접>이고 즉r]-적인 보장에는 제약점이 많을 젓요로

판단됨.

O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펑화외· 안정을 위한 국제 보장방안은

휴전딩-사자-라는 법적 지위, 남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실효성 있는 뵤장력 등을 고러할 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추진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긱-됨.

- 

즉 남북한간 셜체인정을 전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
-%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간(남북한·미·중)조익·이나 별도의 미·

중간 조 약으로 뵤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i-2

」 )

O 남북한간 펑화협정을 미·중이 보장하는 젓이 바람직한 이유는

미·중은 휴전협정 조인 딩-사자로서 남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

을 보유한 강대국이기 떼문임.

- 특히 최근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체걸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g이 공식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힌 점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을 제외한 r
2-i-1」 방식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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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할 것이며, 미국도 조 셉 나이 국방차관보의 발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2」 방식을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음.

O 그러나 「2+2」 방식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

향력 확대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보장자로서의 지위확보를

희먕하는 일·러에 대해 배려하지 않을 수 但음.

- 따라서 남북한 평화협정을 미·중이 보장하는 하는 「2+2」 방식

을 추전한 후 이를 일·러가 다시 추인하는 「2+2+2」 방식을

추진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러의 추연이라는 개념에는 일·러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
· 

한 「2d-2」 보장 방식에 대해 2차적으로 보 장을 확인하고, 그

실행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실천사항(평화감시 및 중재 역할

등)에 대한 일·러의 참여를 선언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O 이와 같은 보장방안이 실행·완결되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안

보협력체를 통한 3차적 보장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유

엔 안보리의 추인 내지 지지결의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임.
a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

럼

O 평화체제 논의주체에 관한 옵션을 당사자원칙의 취지 유지, 실

현 가능성, 실효성, 법리적 타당성 등의 면에서 평가해 볼 때
「2+2」 방식이나, 남북한과 미·중이 동시에 참여하는 4자회담

방식이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백진현, 「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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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전환대책) >

O 남북한의 딩-사자문제를 정리하고 한국동란에 참전한 모든 국가

의 평화상태의 회복을 위해 
"

남북한 2딩·사자"로 하되 1954년의

제네바회담 참가국 모 가 공동성명의 형식으로 평화협정을 확

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봄.

O 펑화협정의 보장을 위하고 또 장차의 
"

국제적 보장체제"를 도

입하되 감시군은 4강 이외의 군대로 구성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 .

고[ 봄. < 깅명기, 
l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割정의 체결, >

O 주번 관련국, 투히 깅-대0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장은 적대쌍방

간의 평화증진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경우 미국의 적절한 중재와 이를 위한

보장이 매우 적절한 기여를 하고 있음.

- - 반대로 강력한 의지가 결여된 중재는 보장에 도움이 되지 曾

는다는 사설도 베트납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岳성

묵, 
P留화협정개녕과 주요사례 연구1 >

O 2제적 보장은 남북간의 군사충돌을 방지하] 평화를 공고화한

다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한반도문제에 대한 보 장국의 간섭을
제도화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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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여하한 형식의 국제적 보장이든 간에 「한반도문제의 한반

도화」 와 싱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한반도 평화유지를 명분으

로 한 외세개입 여지를 제공하게 됨. ·

- 따라서 국제적 보장을 추진하되, 실현가능성과 보장력 및 법

리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외세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측

면을 펼수적인 고려사항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제

시할 필요가 있음.

O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은 사실상 남북관계 발전과정

속에서 남북관계의 일정한 진전을 전제로 한 남북 평화협정 체

결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상정하고 있오므로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당해 시점의 남북관계에 따라 제반 국제적 보장방안

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미리부터 특정 보장방안을 절대 .

적인 것으로 확정하여 추진할 필요는 根음.

- 예컨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돌파구로서 남북 평화협정이 추진되는 경우, 유동적인

남북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화된 강고한 국제적 보장은

꾈수적일 것임.

- 그러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구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전전되어 냠북화해·협력시대가 개막되고 남

북연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남북연합에 진입하

는 상황에서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전자의 경우보다 .

는 느 슨한 형태의 국제적 보장만으로도 충분하거나 또는 국제

적 보장의 필요성 자체가 없을 수도 있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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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남북한간의 실체인정을 전제로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l.2」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보장력과 실헌 가능성에 있어서 「2+4」 방식이 유리하지

만, 외세개입 가능성의 최소화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2-l-2」 방

식을 추毛하도록 함,
x

-

「2+2」 방식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회담에서 냠북한이 당사

자로서 평화협정을 체省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추인하는

보장조약을 체결하는 헝태가 바람직할 것이나, 남북회답 보다

는 북·미회담을 선호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어, 남북

한·미·중의 4자회담을 주선하고 여기에서 남북 평화협정과 미·

중의 보장을 일꽐타걸하거나 또는 불가피할 경우, 남북한·미·

중이 딩-사자로 되는 펑화협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가 「2-i-2」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대내외적

으로 공개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국익에 바람직하지 못함,

즉 불확실한 미래의 사안으로 인해 미리부터 보장유형에 배제

되는 국가들을 자극하고 참여국가의 권한을 인정할 필요는 假

는 것임.

. . - 한편 「2*2」 방식을 추진할 경우, 일·러의 반발이 불가피할 項

인 바, 한·일, 한·러간의 쌍무적 외교관계·겅제관계를 통해 일·

러를 위무하는 정 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중 참여의 법리적

측면-s- 강조함으로써 「2+2」 방식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일·러의 이해를 촉구하도록 함.
7

O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한 방식은 단기적으로 실헌 가능

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구도 속에서 「2-i2, 방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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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대한 추언의 헝태로'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그러나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당해 시점에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형성되어 있다면, 여타 어떤 방안보다도 동 방

안에 의한 평화보장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임. < 강원

식, 
r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보장岳제」 >

O 북한이 미국에게 제의한 
'

평화보장체제 수립'협상도 미·북 평화

협정 체결 및 남한배제 논리라는 이유로 무조건 묵살할 것이

아니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처럼 남북한, 미, 러시아, 중국,

일본이 포함되는 동북아 6개국 평화회의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젓임. <이장희,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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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외정책방향

가. 유엔 둥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정책방향

O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헹위

를 즉긱- 중지하도록 경고·촉구하는 동시에, 남북한이 직접딩-사

자로서 대화v]- 협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모 색하도

록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도록 해야 함.

- 단, 유엔차원의 집단적 제재의 경우에는 헌실적으로 嗚·은 어
. 려움이 에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제성호, [ 정전체제의

'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J V

O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국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

주둔 유엔군의 칠수를 위해, 유엔 안보리 의장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힘-,

.

- 새로운 평화체제가 마련된 떼까지 정전협정이 유효

- 엔온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

하도록 촉구

남북한 화해꽁동위원회와 군사공동위윈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평화체제를 헙의

- 유엔은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국가간의 양자 및 다자간 접촉을

환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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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관계당사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평화체제가 마련된 후에

유엔은 한국 주둔군을 공식적으로 철수할 의무를 이행할 것

임. < Moiseyev, Valentin l,
「
Re q lonal 3fatesl Foldes on Peace

Re g ime-Building on the l<orean Peninsula:Russian Position an d Perspective] )

O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1954년 당시 유엔의 역할과 동일할 펄요는 없으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임, 향후 열릴 한

반도 평화회담의 개최 및 평화체제 전환은 한국전쟁의 주된

당사자인 남북한이 당연히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함.

.

- 다만 이 과정에서 유엔은 한반도 평화문제의 주된 당사자가

남북한임을 확인해 주고 직접 대화와 협상에 의한 해결을 권

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한간의 합의를 지지·

추진하는 방법으로 유엔이 제 역할을 수행해 준다면 유엔의

역할은 끝날 것으로 생각됨. < 제성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방안」 >

나. 대미 외교정책방향

o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공고한 한·미 안보유대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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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다지는 일임.

여기서 우리가 가장 경제해야 할 상촹은 우리 정부나 마찬가

지로 미국 행정부도 지나치게 
' 

치적주의'의 차원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한문제에 집근할 위험이 있다는 것임.

- . 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대미 외교는 종래처럼 정부대 정부간

의 공식 외교통로에 의존하는데 집착해서는 안퇸다는 점이 강

조 되어야 함. 
·

. 앞으로의 대미 안보외교는 이스라엘이나 대만의 경우에서 보

는 것처럼 학게와 인론계 및 합법적 로비스트 동 미국사회 특

유의 전문가 및 이의집단의 활용을 통하여 Gr SS Root 차린

의 저변에서 우리의 국익을 미국의 국익으로 치환시키는

Coalition-Building 개념의 차원으로 이를 숭화시키는 노 력에

치중할 필요가 있음,

-

" 

막히면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오늘의 남북관계에서는 미국을

叫실히 잡아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 협상'전략'임을 일

아0t 함, < 이동복(민족暑割연구원 초청연구원), 「偏料체제로의 전환僧 위한

협상전략) (국방군사연구소 세미나, 
'

9510.10)>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임.

- 그러한 경우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펑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대남 적화전략의 포기, 전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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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무력의 감축 혹은 후방 익동,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회1-

남북한간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하도록 한·미간의 협조를

강화해or 할 것임. <김덕중, 「
핵연계전략으로서의 

'

평화혐정J 제기와 대

응책」 >

O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공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의 핵심은 궁극

적으로 한미결속의 강화에 있음.

-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4

최근에도 이미 수차례 확인하는 등, 북한의 평화 협정 공세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한국정부도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를 꺼낼 때마다

습관적, 반사적으로 새로운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함. 의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북한 주

장에 판을 벌려 주는 모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저의가 훤히 내다보이는 대미 평화협정이나 평화보장체계 제

안에 왈가왈부하며 미련을 남기거나 불필요한 오판을 야기해

서는 안됨. 단호히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가 미

북회담에서 의제로 포함되는 것을 배격해야 함.

O 북한의 위장된 평화공세에 대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

해 공동의 입장을 견지하고 틈을 보여서는 안됨.

- 분단 40여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온 것은 한미 양국의 억

지력이지 정전협정과 정전기구 그 자체는 아님. 마비된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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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한미 양국의 
'

억지력에 손을 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선택이 아 수 飯음.

- 

또 미국의 의도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의혹도 자제되어야 함,

이는 자칫하면 한미간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 궁극적으로 자
기완성적 에언으로 曾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骨. <백승주, r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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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남북간 합의 존중원칙

O 주변4강이 기본합의서 등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서를 공동으로
'

승인함으로써 평화구축과정에서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시

도를 효과적으로 차단

- 4개국이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기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경우, 북한 지도부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거부하는 결과에 대해 저울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임, <Pollack, Jonathan 
「
Regional Cooperation tor Peace

an d 61abilify in the Korean Peninsula an d Northeast Asia:U.S. Polic y」 y

o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명시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

에서는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 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 남북한이 아직 이젓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관해 합의한 바

가 없음. 
,

-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간 공고한 평화상태」 에 대한 우리의

입장(弔사진)을 천명하고 그러한 평화상태를 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각자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제성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촨방안」 >

된

O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뿐 아니라 남북간의 모

든 헌안문제에 관하여 북한과 대화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은 모든 문제를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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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시킨 냠북 
' 

기본합의서'의 테두리 안에서 다平0-1야 한디-는
'

철의 원칙'을 비타협적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것임,

사실상 
'

정전상테'를 
'

평화상테'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문제의
4

기본합의서'를 전면적으로 실천·이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윈천

적으로 해겯되는 것이고, 그러한 뜻에서 본다면 
'

기본합의서'

는 남북간에 언젠가 체걸될 
'

평화협정'의 모든 
'

실체'를 갖추고

있는 문서임. 따라서 
'

기 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별도

의 
' 

화협정'은 불필요할 것이라고 말해도 과인이 아님.

- . 억으로 말하여 
'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설사 
'

평화
'

협정'이라는 제목의 또 하나의 
+ 

합의문서'가 생산된다고 해서

그것이 이행되리라는 보 장은 似음, 따라서 우리는 만익1 북한

이 
'

기본합의서'의 이헹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은 북한과 또 다른 
' 

합의문서'를 논의할 것이 아니리- 북한

내부의 변화에 의하여 
'

기본합의서'의 이헹 쪽으로 북한의 태

도 가 바뀔 때까지 의연하게 지커보머 기다리는 인내가 펄요

함.

과거 납북대화의 과정에서 북한은 
'

원칙'은 배타3으로 고수하

고 다만 
'

원칙'을 실현시키는 
'

방법'만을 홍정의 대상으로 삼았
5

던 반면, 우리는 
' 

대화'를 하는 외양에만 집착한 나머지 우리

가 제시한 
'

원 
'

을 항상 홍정의 제물로 삼아 버리는 주 전도

의 
'

사석'직-전을 일삼아 왔다는 점을 깊이 자성해야 함. <이동

복, 
f'
평화체제로의 전촨을 위한 협상전략1 >

O 헌제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조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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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협정 못지 않은 효과를 발휘할 것임. 또한 기본합의서가 평

화체제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아닐 것임.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는 냠북 정상회담 개최 후에 채택되는

남북 상간의 공동성명이나 남북연합헌장과 같은 새로운 합

의서의 채택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것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음, < 김덕중, 「
핵연계전략으로서의 

'평화협정' 
제기와 대응책, >

O 우리도 납북 정상이 「남북평화공동선언」 으로 현행 정전협정

체제하에 법적인 적.대관계를 종결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

하여 평화체제로 완전히 정상화하여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

을 한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함.

- 더구나 이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방안은 남북합의서 전문이 남북관계는 
' 

나라%]- 나라 사이

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로 가기 위한 특수관계'임을 명문

화했음을 볼 때,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분단을 고 착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라도 국내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는 최소 ,

한 국회지지결의를 받아 국민적 합의라는 민주적 정당성확보
-외- 국1%1법 구화되어or 함. <01장희(한국외대 교수),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대책」 (민주평통 정책포럼, 
'

95.5.15)>

O 이미 기본합의서 상에서 남북한 공고한 평화상태까지 남북한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정전협정체제를 준수하기로 약속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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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명히 지커나가야 함,

기본합의서상의 내용들이 하나씩 실친되면서 남북한은 자언스

럽게 정전협정을 평화입정이든, 그 어떤 다른 이름의 협정이

든, 그 어떤 다른 이름의 협정이든 전환할 수 있음,

- 문제의 핵심은 문서상의 협정만을 만들어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실천성이 보장된 실제적인 진전이 남북한 딩-사자간에

축적되어 가는 과정이 중요骨, < 윤진표,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에

따른 군사분계선 관리 및 대응방안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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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정전체제 관리문제

1. 현 정전체제의 문제점

가. 정전기구 유명무실화의 논리

O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내지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제의하면서

이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양대 군

사정전기구들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정전협정의 핵심적 요소인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있음.

w

- 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의 사문화 및 정전기구의 기능 상실의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즉 북한은 미국이 패트리어트 신형 미사일 등 작전물자를 반

입하는 등 정전협정 제13장 6 목 및 제61항을 위반하였오며,

아무런 실권도 없는 남한 장성을 군정위 수석위원으로 임명함

으로써 정전협정 이행의 유일한 감독기구인 군사정전위를 마

비시켰기 때문에, 
"

체약일방인 미국에 의해 정전협정이 유명

무실하게 되고 거기에 기대를 걸 수 없는 조건에서 … 대응한

조 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임.

- 따라서 북한은 
'

부득이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조 치'로서 군

정위로부터 북한측 인원과 중국촉 대표를 철수시키고 중림국

감독위로부터 체코와 폴란드 대표를 강제 철수시킬 수밖에 없

었디-고1 깅-변%하고 있음.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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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정전협정의 법적 논쟁접

O 북한은 헌재의 정전기간을 전시로 보고
, 미국과의 펑화조약에

의한 전시상태의 종걸을 주장하고 있음.

북한이 이러한 논리로 보는 것은 현재의 그 듭의 주민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통한 체제유지갈화에 도움이 되고, 미국과 직

접 정치적 수교를 하여 
·국제적 고립을 일시에 해걸하는 동시

에 민족문제해결에 그들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기 01]l

문임.

O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과거 군사정권시에는 정전기간을

전시로 보는 것이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는데 유리했음. 또

국가안보에 대한 담보장치 없이 정전기간을 펑시로 보는 깃도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무시한 것이기도 함,

- 

-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탈냉전에 기초한 국내외정세로 볼

떼 현 정전기간을 전시로 보는 젓은 국민생활과 통일·외교정

책에 많은 제약을 줍.

.

o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한3정전은 일반정전에 해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한국정전휭정은 한국전에 참가한 적대세력 쌍방간의 정진을

합의한 군사적 협정에 불과하머, 한반도의 통일 등 정치문제

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죽 정전협정 제60항에서 외국군대

의 경수 및 정치문제 해결은 별도의 정치회담의 소집을 예정

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정진협정은 군사적 정전협정에 불과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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臧

- 또 남북한이 군사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현시점에 양편이I

전쟁종결의 명백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현싣적으로도

현재의 정전체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한 현 정전체제

(전시상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평화공존체제의 실한 제

도화장치 및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제도화함으로써 평화협

정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이러한

평화상태로의 전환은 지난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제1

장 남북화해의 핵심과제임.

- 따라서 남북한은 현 남북한의 법적 상태를 전시상태로 보고

어떠한 형식이든 평화상태 회복을 위한 명백한 법제도적 절

치-기- 펼요i운을 인정히][ 있음, < 이장희, 
「
낭.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 >

다, 전쟁억지 및 위기관리체제로서의 정전협정체제 평가
된

O 정전협정 본래의 목적은 정치적 해결을 통하여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전쟁을 억지하는데 있음.

- 지금까지의 정전협정체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음.

O 정전협정은 어느 일방이 파기하려 든다면 파기될 수밖에 없음.

지난 42년 동안 결코 대소 정전협정 위반사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 사건들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단순히 도발

에만 그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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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음.

- 총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대냠 침략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兎

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군과 미군의 언합전력을 압도하기에는

충분하지 묫兎고, 더욱이 주변 省강들의 외교정 은 현상유지

정첵을 텍하여 왔기 떼문에 북한으로서는 비록 남침을 재개한

다 하더라도 과거의 동 국이었던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지원

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2한국전쟁의 모'험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兎음. 셜상가상으로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 속에

서의 고립과 경제적 파탄을 겪고 있는 북한은 정상적인 논리

로 보면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한국의 평화 및 전쟁억지 의지가 정전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요

한 요인이 되었음,

- 한국1 2민의 투苟한 반공정신과 안보의식,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하어 안보 및 경제 7선의 정책을 펴 온 과2-1 정부의 역

할과 강력한 정치 지도력을 들 수 있음.

주한미군의 전 억지 역할을 들 수 있음, 북한이 지금까지
" 

하나의 조선" 정책을 표방하고 대남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결

궐'이 끈질기게 주한미군의 절수를 주장하는 이유도 이와 같

은 주한미군의 전쟁억지 역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 과거 북한은 정전 정체제를 파괴하려 한다기 보 다는 정전협

정체제를 견지하는 입장을 쥐해 왔었음. 북한은 남한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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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직접적인 압력을 받음이 없이 정치체제를 확립할 수 있

였고 군사력을 증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체제가 유

리하다고 판단하여 왔음. 북한이 현재 미국과 평화협정체결

을 위해서 정전협정 파기를 위한 책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

실적으로 정전상태를 파기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오므로 이

와 같은 북한의 시각온 적어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변화하지 않을 것임,

O 위기관리 기능을 하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는 1991년 3월 유엔

사 군정위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요로 임명한 이래, 이 또 한

북한의 거부로 인해서 쌍방 사령관의 주 통신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본래의 모 습대로 열릴 전망은 거의 없음,

- 다만, 군정위 본회담을 제외한 기타 참모장교의 접촉, 즉 비서

장급회의, 실무참모장교회의 및 일직장교 접촉은 계속될 것이

며, 쌍방간에 통신수단도 그대로 유지될 것임.

o 정전협정체제는 전쟁억지체제로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됨.

- 역사적으로 가장 긴 정전기간이라고 할 정도로 42년간의 정전

상태 유지가 이를 입증함.

O 그러나 정전상태하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대소사

건들을 협의 처리하는 위기관리체제로서는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본래의 정전협정기구의 기능들이 왜곡되고 잘

못된 방향으로 이용되어 왔음.
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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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힙기구가 쌍방간에 유사시 긱-방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촤와 접촉칭-구 역省·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평가되어

야 할 깃임.

- %-방의 군사관게가 쌍방간의 정치관계와 언계되어 있기 때문

에 군사대화의 성과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상황의 호전 어하

에 따라 결정될 수까에 없는 한게가 있음을 또한 간과할 수

但음. <황원탁(전 군정위 수석대표), 
[
현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대책 , (국방

군사연구소 세미나, 
'

95,10.10)>

라, 정전체제의 문제점 및 전망

O 정전협정체제는 두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첫 문제는 정전협징체제는 당언히 새로운 평화체제로 대체

하어 남북간에 적대관게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상태를 이룩
'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실적으로 평화체제로 전촨될 수 있

는 이건이 아직도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된

- 둘쩨 문제는 정전상태하에서 위기관리기능을 수헹해야 할 정

헙기구가 와해되고 쌍방 사령관간의 주 통신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위가 파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임,

-

· 이와 같은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에서 비
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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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의 저의가 분명하고 이에 대한 한·미의 입장이 확고한 이

상,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변화되
- 어 남북간에 군사적 위협이 소멸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정전
3'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 위 콴 체제 파 적

인 운영이 불가피할 것임. <황 
,

「 문 과 , >
.

O 그 간의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현행 정전협정 시행기관 교체

문제, 내용상 남북기본합의서와의 중복부분(예:이산가족문제가

a

. / 남북합의서에는 적십자사 소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정전협정
"

…'

"

'

은 실향사먼귀향협조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업무한계가 불분

명)의 수정 및 개정, 그리고 서해상 해상경계선 획정문제 등을

포8은6카V 있음. <미장희,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

a

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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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전체제 무력화에 대한 대응책

O 해걸책의 한 에로서 정전협정 딩-사자 및 시행기관의 교체안으

로 서 유엔 안뵤리가 유巷사 대신에 대한민국을 남측의 딩-사자

및 시宅기관으로 권고결의하는 유엔외교를 펴도록 하는 것도

고러해 볼 수 있음.

O 향후 대북관게의 모든 정책은 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추진하는

관행을 축적해야 함. 셜사 북한이 응하지 않더라도 기본합의

서상 이미 합의·구성된 남북한 분과위, 공동위 기능 회복을 위

해 모든 V 력을 다해야 함,

북한의 정진협정 위반조차도 우리는 기본합의서에 입긱-, 비관

하고 요 구해야 함. 한 에로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침띰행위

도 기본합의서상 불가칩신 위반으로 비판하는 관宅을 쌓아야

함, 그래서 북한을 정전체제에서 기본합의서 체제 안으로 접

진적으로 유도해야 함,

.

O 유엔 차윈에서 볼 때, 북한의 정전헙정 무럭화는 유엔 헌장 제

[39조의 
'

펑화에 대한 위협'에 해당됨. 따라서 유엔사가 이를

안보리에 죽시 보고해, 안보리로 하여금 북한이 조속히 군사정

전위원회로 복귀, 정전헙정 정상화에 협조하도록 할 것을 권고

하는 잠정조치를 -(도함,

- 다음으로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안보리의 겅고를 담은 결의를 외교적으로 F도하는 방

. 법이 있음.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정전체제 준수를 강제하

는데 무난한 방안입. 그러나 남북문제를 너무 국제화하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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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개입을 초래할 우려도 유념해야 함. <01장희, 「남·북한 평화

체제 구축방안」 >

O 남북 쌍방 차원에서는 군사정전위를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

서('92.5.7)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이

있음.

-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서 군시-공동위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

치를 포함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관리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 이것이야말로 평화체제의 과도기적 방안으로 남북한이

정전협정체제에서 남북기본합의서체제로 자언스럽게 전환하는

것으로 남북한 모 두에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됨.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정전체제 무력화에 대한 대응책」 (중앙일보 시론,
'

95,5.24)>

o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전협정체제의

성실한 이행·준수가 선행되어야 함.

- 즉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말하려면 먼저 정전기구를 정상적

으로 가동시킴으로써 정전협정을 성설히 유지·준수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함.

O 따라서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정전협정의 유지·준수원척」'에

따라 군사전전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 치를 강구·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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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한국은 당분간 유 %사와의 협조하에 북한에 대해 군정

위 소 기을 요구함, 이1와 관련, 북한의 군사정진위 철수와 휴

전협정 무력화 시도가 휴전협정(61항, 62항), 기본합의서6조),

화해부속합의서09조, 20조) 위반임을 엄중히 항의하고 준수를

촉구힘-.

둘째, 유엔사와의 헙조를 통해 북한의 대미 직접 군사접촉 기

도를 저지함.

- 셋쩨, 북한측의 정전협정 및 군사정전위 무실화 기도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력과 설득을 병헹
'

함으로써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유'도함. 특히 미국 등 참전

16개국과 중렵 감독위원회 3개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을 통한 대북 영향력 행사도 모 색함.

O 특히 북한이 군사정전위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일방적으로 설치

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는 다음과 같은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 동 대표부 해체를

요구해야 힘-,

- 첫째, 「조선인민군 관문점대표부」 라는 기구는 정전협정은

물론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등에 명시되

지 않은 볍적 곤거가 似는 유령기구임.

- 둘쩨, 북한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가 군사정전위윈회

를 대체하는 기구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전협정

딩-사자들이 기존의 군사정전위를 이 기구로 대체하기로 합의

한 바 假기 때문에, 「조선인민군 관문점대표부J 는 군사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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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대체하는 합법기구가 될 수 없음.

O 만일 군사정전위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려면 먼저 군

사정전위를 개최하여 현 정전협정체제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한 기초 위에서, 쌍방 사령관에게 동 문제에 관한 회담 개최를

건의하여야 함. 이에 따라 쌍방 사령관의 회의와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구를 창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라 할 젓임.

- 그러나 정전관리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는 마땅히 남북한이 기

합의한 바 있는 냠북군사분과위원회 또는 냠북군사공동위원회

가 되어야 할 것임.

O 정전기구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 모두 무위로 될 경우에도 지나

치게 우려하거나 성급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군사정전위원회는 1991년 3월 유엔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황원

탁 소 장으로 교체한 이래 단 한번도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여 왔음.

-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군사정전위 비서장 접촉에서 평화협

정이 체결되기까지는 현 정전협정을 준수하여 적대행위를 하

지 않을 것이며, 비무장지대 일대에는 현 상태로 평화를 유지

하고 판문점 직통선(군사정전위 공동일직장교간 직통전화)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음. 북한이 정전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한 정전기구 무력화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따라서 북한의 군

정위 무실화에도 불구하고 휴전체제가 즉각 와해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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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헙정은 딩-사자 일]상이 정전기구로부터 철수循다고 해서

또는 그 무력화를 위해 노 력한다고 하여 무효화되는 것은 아

닐. 북한의 조 치로 인'해 군사정전위원회 등 정전기구가 사실

상 기능정지 또는 유띵무실화될 수는 있으나, 그 럼에도 불구

하고 법적 문서로서의 정전협정이 페기되는 것은 아님.

- . 결국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91년 3월 이

후의 상횡-과 크 게 차이가 없이 정전체제가 유지될 것임.

O 따라서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전협정 사문촤 기도에 과민하게 반옹하기보디-

는 정전기구 정상화를 적국 촉구하는 등 윈칙론적으로 데응하

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되[/l, 궁극적으로 휴전체제 정상

화보다는 펑화체제 전환을 위한 노 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

힌 것으로- i임, <민족통일연구원,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J >

J

o 판문점을 포함한 젼 휴전선지역을 이미 한국군이 관할하고 있

는 상쵱-에서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우리군과 북한군

간의 무력충돕은 북한에게 정전'혀정체제가 가동이 안되어 이런
· 

문제가 4셍긴다는 빌미를 제공하기 떼문에 우리군의 신중한 대
· 응이 필요하다고 달,

- 북한의 의도된 쟉금의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 대대적인 데북한 심리전 강화로 맞서는 수아에 없으며, 지

휘 및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무릭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힘-.

- 100-



- 북한의 전 휴전선지역에서의 도발적 행위 증가는 우리의 간접

맞대응이 계속된다면 지금 이상으로 확대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함, 북한도 결코 사태가 그들이 통제할 수 없게 되기를

바탈 수 飯으며,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술적

차원의 자극행위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봄.

O 한편 우리는 해상에서의 어선납북이나 한강하구 및 서해 5도상

에서의 무력충돌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함.
I

-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을 이용하여 고의적인 침범과 우리측 선박의 통행방해와 납북

사태로 이어질 징후가 높음.

- 해상경계 강화와 함께 민간선박에 대한 보호활동을 확대하여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임,

O 북한의 예상되는 무력시위에 대해 우리가 현상황을 이해하고

신중한 대처를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미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정보정찰임무를 확대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

를 보내는 조 치도 병행해야 함.

- 북한이 어떤 수를 쓰려고 해도 우리와 미국이 단호한 원칙아

래 움직이면서 협조한다면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북한에게 깨닫게 해 주어야 함, 이런

점에서 문제의 핵심은 오히려 북한보다는 미국과의 공조체제

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가 하는 데로 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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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수시로 우리와의 공조를 깅-조하고 있지만 미국 나름의

판단과 전략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인 만큽 미국을 셜득하여

우리-@1의 관계를 예측가능한 틀 속에 %어놓기 위해서는 우리

의 외교적 노 력이 필씬 다양하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긱·함.

현제에 와서는 어쩌면 한미관계는 납북한관계를 종속변수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독립변수가 되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飯

음.

O 북한은 앞으로도 정전껼정체제의 무실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젓이라고 생긱-하머, 경우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도발과 긴장을 야기하어 우리와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리라고

에상함.

- 이에 대해 첫째, 군사적 긴장 유曾사태에 대해서는 메우 신중

하게 대처하되 군사적 충돌로 발전되지 않도록 에방조치에 만

전을 기하고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등 우회적인 전략을 사

용하는 것이 좋겠음.

- 둘째, 7-리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자초한 군정위와 중립국감독

위의 기능마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됨, 정전협정체

제가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과 분젱발생을 방지하고 조정·해결

하는 기능을 해 온 이상 우리꾀- 미국은 동 기능의 일방적인

지속을 통해 북한이 노 리는 어떠한 빌미도 허용헤서는 안毛.

윈허에 兮실하먼서 단게적인 접근을 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불

안정한 군사상황에 헌떵하게 대처하는 지혜임,

- 정전협정체제상의 군사정전위는 남북간 분毛해결장치로서 군

사분계선과 관런한 남북한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구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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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기능해야 하며,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상의 남북군사공

동위는 남북한간 구체적인 신뢰구축과 군축을 실현하여 구조

적인 군사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각각 수

행해 ]-Fl-Of 함. <윤진표, 「
북한의 정전혐정 무실화에 叫徑 군사분계선

관리 및 대응방안」 >

O 한반도의 정전상태는 정전협정이 아니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전쟁억지력과 이에 토대를 둔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

형에 의하여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중

요한 사실은 오늘까지 평화를 지켜 준 전쟁억지력이 오늘도 존

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것임.

- 따라서 이미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실효상태가 지속되어 온
된

정전체제가 더 이상 마비된다고 해서 우리 사이에서 
'

공황'이

일어나서는 안됨. 우리에게서 
'

공황'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의

대처가 의연할 때 구속력이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정전체제

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보다 큰 불안감을 갖게 되

는 쪽은 당연히 북한일 수밖에 없음.

o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에 대해 초조해 하는 태도를 보여

서는 안되며 의연한 입장울 견지하여야 함.

- 사실 지난 40여년 동안 정전협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임. 현재의 국제환경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추진함

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위
I

를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103-



-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A-엔에 가입되어 있고, 한반도의 주변

환겅 및 동북아의 안보구조가 안정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불안한 펑화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젓임. 또 한 KED0를 통한 대북 겅수로 지원, 납북간 겅제교

류·협턱 및 북·미관계 진전 등도 북한의 헹동범위를 제한할 수

있읕· 것임.

. - . 정부는 힘의 우위를 과시하어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에방

힘-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김을 해소하는 한펀, 북한의 펑화협정

체겯기도에 대한 대응책 마런에 있어서 우리 사회 내의 국론 .

분열을 방지하어야 함. 
'

O 정부는 핑화체제 전환시까지 헌 정전협정체제가 존속한다는 기

본입장을 견지하고, 동 체제의 존속을 국제적으로 과시함으로

써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촤 진략에 대 할 궐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현 정전협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정진위 개최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74

하는 한편, 스 위스·스웨덴 대표와 공산측 대표인 폴란드 대표

가 참이한 가운데 중립국 감독위원최를 개최할 필요가 있읍.

. O 정전협정체제 1외-피와 관련, 북한이 1995년 2월 24일 외교부 대

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새로운 펑화보장체게 수립을 위한 협상

에 응-해 오지 않을 징-( 
'

추가적 조 치'를 취하겠다고 위입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임,

<제성호, 「
정전체제의 펑화체제로의 전환방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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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O 정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이것은 전쟁억지차원

의 문제임. 정전상태의 파기는 곧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임,

전쟁은 세력균형이 파괴되었을 때 일어남. 정전상태는 정전협

정에 의해서 유지됨.

O 남·북간에 최소한도 셰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은 북

한보다도 상대적 우위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힘의 요소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1) 군사적 요소로서 한미군사동맹체제(한미공동방위체제)임, 정

전협정체제의 전쟁억지 기능은 한미공동방위체제에 의해서

달성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음.

(2) 한국의 경제력임. 어떠한 군사력이나 정치력도 경제력의 뒷

받침 엾이는 지속되기 어려움.

(3) 자유번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 및 사회적으로 체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함. 
.

.

- 이 세가지 국력의 요소를 계속 강화시켜 북한보다도 상대적

우위를 지켜 나간다면, 아무리 남침기회를 찾는다 하더라도

결단코 북한에 기회를 주지는 않게 될 것임.

O 정전상태가 확실하게 세력균형 논리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한,

북한의 사소한 도발이나 우발적인 충돌은 크게 문제삼을 것이

못됨. 따라서 이와 같은 정전상태하에서 위기관리기능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0) 군정위에서는 쌍방간에 대화와 접촉통로를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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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 작전 부대에서는 어떠한 북한의 도 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옹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황원학, r 현 정전체제

의 문제점과 대책 1 >

O 국가간의 관계개선은 안보적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신의로 이

루어 졀 수 있다는 논리로 미북 관계개신의 진전은 현안이 핵

문제뿐만 아니라 정진제제의 원상회복과 언계하고, 정전체제의

파기 및 미북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한 평화체제의 도 래가 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 수, 이에 대하어 미국과 공동보조

o j-제공조체제에 의한 대북 압력 가중

- 우방국의 대북 경협시 한반도 안정의 물증과 3제협약 이행의

답보로서 군사정전위 제가동을 요구하도록 협조

O 군사정전위 재가동의 논리적 정딩-성 및 북한의 협정위반에 대

한 대북 및 대외 혼보 강촤

- 군사정전위는 힌6% 정전제제하에서 한·미외- 북한간의 군사적
분규를 조정하도록 국제적으로 고f정된 유일한 기-7-(정진협정

에 명시)

- 기본함의서에도 r 현행 정전상태의 안정적 -7지」 가 기본정신
으로 명시된 이상, 동 위원회의 참어거부는 기본합의서의 규
정위반

- -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안보관광의 정책적인 익대

- 106-



O 북한측 불참으로 인한 군사정전위 공전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

- 북한의 복귀에 대한 국제여른 조성

w

- 본 대안은 민감한 사안으로 심층 연구가 필요

O 「정전체제의 엄존」 원칙 준수 및 의연한 대처

-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안은 군정위로만 해결

· 「홀 준위」 사건의 해결방식 지양
. 적극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긴요한 사안 발굴

- 남북경협 확대시 육로를 통한 물자교역은 정전위 규정에 의거

처리

- 남북한 경제인을 포함 각계 인사의 판문점 통과 규정을 신중

히 검토

-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군사공동위의 기능중 군사정전위와

중복되는 기능(예 : 우발사태 발생시 상호 협의·해결)의 잠정

유보

·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의지 명시적 포기 선언

. 이에 상응하는 북한 헌법, 노 동당 규약 등 해당조항 수정·삭

제
·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제반 군사협상 채널의 정상가동
· 공세전력의 후방배치, 감축을 포함하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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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 실힌
· 정치, 경제, 문화, 인도적 측변의 교 류협력 정상화

O 근본적언 문제는 북한의 대납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임. 북한의

시대 承1-오적인 촨상을 께뜨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7방테세의 획기적인 개선 및 한미동 체제 과시로 실질적으

로 북한이 군사적인 위헙을 느 껴야 정전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임.

· T/3의 언례적 실시(최소한 매년 계획 후 융통성 있게 실시)
· 북한의 핵의혹 해소시까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재천명

- 국민의 획-고한 안보의식 및 단호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제의

· 공세적 군사력에 대한 감축(강럭한 시찰·검증이 펄수)
· 통일과정상의 문제점 발-計을 위한 평촤지대·시범적 펑화공존

지대 설정

O 북한의 전술적인 공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고1-적으로

북한의 7장에 판을 벌여 고 아측의 어론의 혼선을 초래할 우

리가 있어 다음과 같은 조 치로 한정 .

- - 판문점대표부 설치가 정전협정 61항(쌍방사령관의 합의후 수
정 및 중보) 및 62항(명화한 교체시까지 효력게속)의 위반입

을 공식적으로 엄중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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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양국힉 판문점대표부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

- 북한의 예상되는 무력화 조 치 유형에 대한 한미간의 대응책

강구m 및 초L기 제압 <문광건(국방연구원 선잉연구원), 「북한의 새로운 평

화보장체계 주장 관련, 정전체제 관리방안」 (회당사무국 위촉과제, 
'

95,2)>

O 미국이 동의한 미·북한 장군급 접촉은 분단체제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됨. 즉, 정전체제 유지라는 전제가 유

지되는 한 미·북한 장군 접촉은 비무장지대의 긴장조성을 제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O 비무장지대 긴장유발 가능성에 대비하며 나아가 비무장지대의

건장완화책을 모 색할 펼요가 없음.

- 비무장지대에서의 우리측이 북한에게 빌미를 줄만한 일체의

행동을 자제함.

- 비무장지대의 긴장완화책의 하나로 이 지역을 관광단지로 남

북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근

강산-설악산 연계 관광특구, 비무장지대 특정지역 관광단지화

등을 제안함.

O 정전체제의 변화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모든 주체중의 하나가

한국이며 한국과 협의없는 어떤 북한의 조 치도 무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

O 북한이 기존의 정전체제를 준수한다면 북미관계개선에 적극 
'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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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음. <0 1종석, 
r 북한의 5.3성명

관련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주장에 대한 대처방안) >

O 북한의 정전기구 무력화 기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r 평화체제

진환을 위한 분위기 조성론」 을 정립하여 북한에 대해 역공을

가해야 함.

O 먼저 우리는 
「조선인민군 관문점데표부」 의 일방적 설치가 위

법한 조 치임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만일 군사정전위원회를

.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길 희망한다면, 먼저 군사정전위

원회를 개최하어 힌 정전협정체제의 문제접을 면밀히 검토한

기초 위에서 쌍방사렁관에게 동 문제에 관한 회담개최를 건의

하고, 이후 쌍방사령관의 회의이- 합의를 통해 기존의 정전관리

기구를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임을 분멍히 해야 험-.

정전관리를 담딩-할 기구로는 별도의 기구를 다시 셜치하기보

다는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체제 내에서 셜치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 되도록 하는 젓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됨.

- 정부는 이와 같은 정전관리기구 대체를 이룩하기 위해 유엔군

시·령부외-의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으로 노 력하여야 할 젓임,

O 정부는 정전체제 무력화 차원에서 북한이 앞으로 새로운 추가

적 조 치를 단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에 대한 강력한 상옹조치
를 미-린해 두어db 할 것임, <제성호, l

북한의 대DI평화협정 체결 전략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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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자주적인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노 력을 경주

해 나가야 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관련, T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恭 UNC 해체,

卷 군사정전위원회(MAC) 철수 및- 공동경비구역LISA)의 한국

군 관할 등의 조치를 통해 남북간 직접적인 군사접촉 상황을

조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

는 것이 필요함.

O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에 직접 군사협상채널이 불

가피하게 개설될 경우, 정부는 냠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

비통제협상을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가 병행될 수 있

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한·미간에 안건의 범

위 및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긴밀한 정책협의가 요구됨. <허侵영,

「낭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낭북대화 추진방향」 >

O 만일 지금 북한과 협상을 하여 무력충돌방지 협정을 체결한다

고 가정한다면 현재의 휴전협정 이상의 내용을 마련할 가능성

이 있을까 거의 가능성이 없음.

- 그 당시 북한측이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겨우 그 정도의

내용을 마련하였는데 지금 그러한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슨 양보를 하겠는가

- 한국이 북한과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치밀한

대책없이 말려드는 것은 경계해야 함. <유병화, 「군사분계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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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략적 공세주의란 우리정부가 외교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북미

관계 및 남북관계의 성격과 방향을 조정하려는 공격적 정책 노

력이라 정의내릴 수 있음, 종래와 같은 수세적 방%1주의 또는

즉흥적 대응주의로는 외교적 난국을 극복할 수 似음, 새로운

발상의 전촨을 근거로 하어 북한측의 의표를 찌르는 동시에 납

북한 관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전략적 공세주의가 한국외

교의 지침으로 등장해야 할 것임.

- . . 전략적 공세주의의 제일원칙은 북미 평화협정의 저지 있음,

북미 평화협정의 저지와 딩-사자주의에 입지-한 남북한 갈등관

리를 위해 한국정부는 휴전힙정의 일방적 파기를 신중히 고려

해야 함, 여기서 휴전협정의 일방적 파기라 함은 유엔군사령

부 및 정전위의 해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유엔사

성격을 배제하는 젓을 의미함. 이 경우 주한미군의 존재 이

유는 정전협정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란 맥락에서 정당화되어

짐.

휴전힙정의 일방적 파기는 북미 평화협정이 한국정부에 대해

아무런 구속릭을 가질 수 없다는 데서도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음. 물론 퓨전협정의 일방적 파기를 축으로 하는 전략적

공세주의는 국내외지 여건으로 보아 그리 쉬운 정책적 대안이

아님. 그러나 그 동안 제한적이나마 한반도에 전략적 안정이

유지되어 왔던 것은 휴전협정체제 그 자체 떼문이 아니라 남

북한간의 군사억제력 때문이었음, 이제 법룰적인 형식논리에

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모 섹할 때가 왔다고 보여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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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도 전략적 공세주의는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 하

겠음. <문정인, 「국제질서 개편과 남북관계의 재평가 - 전략적 공세주의를

위한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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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조치문제

가. 북한의 중간조치 제의 분석

O 급넌 초,('95.1.14 21), 미국의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언구소 북

한방문 이 북한 외교부의 펑화군축연구소의 초청으로 학술교

骨의 목적으로 입북하역 북측 고위인사 먼담

- 미측 : 김영진(연구소장, 방북단장), 제임스 릴리(전 주한미대

사), 돈 오버도퍼(진 WP지 동경지국장), 포엘 패터슨(전 NSC

아시아부장)
k

된

- 북측 : 깁용순(노동당 대납담딩-비서), 김엉남(외교부장), 김정

y(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송현경(펑화군축연구소장) 등

O 덩-시 북한 외교부 미주국4장 이형철이 
"

미·북간의 평화협정 체

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잘 안된다면 어떠한 「중간조

치」 도 검토 가능하머, 차후 미·북간 정부대표단이 만날 떼 제

기할 에정"이라고 언급

.

O 북한이 r 중간조치」 를 제기한 배경으로, 省 어건 하에서는 미.

북 펑화협정 체결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간목표를 셜

정한 것으로 판단

- 미·북 평화협정체결 관련 한·미의 확고한 입장 연지(194,12.20,

한·미 정상의 미북평화협정 불가 입장 재확인)

- ‥ 남북관게 및 미북관게 사이의 언계X리 우회가 %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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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취임 전후에 미북관계에서 주요한 외교적인 성과 필요

(미·북 제네바 합의후 정치·경제적 관계개선의 진척이 미미)

O 과거 베트남 평화협정('73.1) 및 미·중 관계개선(상해 공동성명:
'

72.9
, 수교공동성명: 

'

79.1)의 선례를 참작하여 미·북간 군사관련

주요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교 류를 확대

- 북한의 예상 요구사안 : 미·북 관계개선 기본합의서 체결·공동

성명 주장

· 정전협정 파기 및 유엔사 해체,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정례적

인 군사협상기구 설치
· 상호불가침 선언 및 대북 NSA 보장
· 북한을 적성국·테러국 목록에서 삭제
· 남북한 단계적 감축 및 연합훈련 폐지·축소
· T/S 영구중단 및 연합훈련 폐지·축소
· 무역사무소 설치 및 최혜국 대우

- 북한이 제시할 예상카드

·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
· 남북회담의 활성화 및 한반도 문제의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존중
· 미군유해의 북한내 조사 및 발曾 허용
· 미국 언론 및 투자에 대한 개방 및 협조

O 북한은 「중간조치」 를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최근임무

」 로써 가부간 공식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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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0를 에워싼 이견 및 길등을 최대한 증폭

. . 남북한 관게의 의도적인 긴장조성

. NPrl' 언장회담 이전에 숭부수로써 r 헥위기」 를 다시 조성

O 북한이 헥문제 해결에 중간조치를 연게하거나 집요하게 -요구시

또한빈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한

국은 다시 소외감을 느 끼고 미국은 북한의 보장없는 약속을 담

보로 북한에게 외교적인 2리를 안겨 骨 우려가 있음, <문광건,

1 북한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주장관련, 정전체제 관리방안J >

러나 이빈 방문에서 만난 북한 관리들은 한결같이 평화입정의

실현은 극히 복잠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는 현 국먼에는 맞지 앓는다면서 
'

세로운 평화보장체계'라는

안을 제기했음.

- 현재의 한반도의 군사분게선상의 펑화를 보장하기 위해 북·미

사이의 
'

싱-호군시-위윈회'를 구성해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하고

이어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健던 남북군사공동위윈최

셜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는 것임.

- 북한은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

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안전

뵤장 구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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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이런 자세를 신중히 고 려해 새로운 역제

안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 길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

의 생각임. <Harrison
, 3elig(미 카네기평화재단 수석연구원), (한겨레신분 인

터等, 
'

95.10.4))

O 북한이 선 미·북 안보협의체제(SCM) 구축, 후 남북한간 군사공

동위 가동을 제의('95.9 Selig Harrison 방북시)하고, 주한미군

이 즉각 철수할 펼요는 없다고 유화적인 주장을 했지만 3가지

결함을 갖고 있음.

-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제의함으로써, 북한

은 한·미 동맹체제 약화를 기도하고 있음.

- 북한은 미국을 남북한간의 
"

정직한 중재자"의 위치에 놓고 있

으나, 미국은 남북한을 결코 동등한 입장에서 취급할 수 似음.

- 

북한의 제안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온 정치적, 군사적 상황

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 Pollack, Jonathan 
「

Re gionS Cooperation tor Peace an 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 d

Northeast Asia:U.s. Polic yJ

O 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화보장체계나 평화협정

의 체결이 주한미군 철수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 같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말할 필

요도 없음. <백진현, 「남북한 평화체제 전환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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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응방향 
'

O 미북관게 개선에 관련된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톼한의 정

식 제의 이전에 인급 자제

. 남북대화의 활성화로 냠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을시 미

북관게 개선도 가능입장 건지

- - 북한의 사전탐색을 위한 언급에 대한 과민한 반옹요로 현재

계류중인 주요 현안들의 초점상실 방지

O 주요예상 헌안에 대한 안보적 영향평가 및 대비책 강구

. . . 불가침선인 : 한미 공히 주적을 상실, CFC의 존립에 의문제기

(군사동 체제 정비 및 자주국방)

. 대북 NSA 보장 : 핵억지력 상실 및 헝평성 결어(북한의 과거

핵 규명 및 중·러의 대남 NSA 요구)

- 적성국 조항 삭제 : 침단, 전략물자 교 역 확대(북한의 인권문

제 제기)

- 군축 및 주한미군철수 : 언합방위태세 혼란 및 불확실성 증대

(군사적 신뢰구죽이 전제)

- 언합훈린의 페지 : 군사동 제 의 유명무실화(주권국가에 데

한 내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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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꾈요시 최소한의 한미간 사전조율 및 본격 거론시 긴밀한 공동

보조

- 최근 일련의 정치적, 경제적 대북제재 완화는 핵문제 해결 및

긴장 완화를 위한 조 치일 뿐,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지는 않았

음을 상호 재확인

- 그러나 본절적으로 중간조치는 한미간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

가 크기 때문에 부처간 사전안구 및 대비가 필요 <문광건, 「북

한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주장관련, 정전체제 관리방안」 y

o 정부는 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라 현 정전협정체제를 유지·준수

하면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및 정전협정 무효화 등 선언적 차

원의 공세는 묵살하고, 북한이 대미 유인책으로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사이의 「중간조치」 를 제의할 경우 한·미 공조체제 .

를 통해 이를 단호히 차단해야 할 것임. < 허岳영, 「남북한 관계개선

을 위한 남북대화 추진방향」 >

O 현재 정전협정 체제에서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으로 가

기 위한 중간조치,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과도적 조 치는 북한

이 말하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와 미군과의 고 위군사접촉

과 같은 변칙적 대좌나 회담을 정례화하는 겻이 아니라 남북한
' 

이 기합의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체제로의 진입과 그 이행

을 이끌어 내는 것임.

- 이 문제에 관해서는 머리를 짜내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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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불가침 부속합의서 체제와 그것을 담딩-한 냠북군사

공동위원회의 정상적인 가동이라고 할 것임, 아무리 남북한

간에 위기관리기능과 우발적 무력충돌을 해결할 채널이 없다

고 해서 우리 정부 또는 미국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북한과의

집촉을 서두르는 것은 정도가 아님.

디-시-tr 강조하거니와 군사·정전위원회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남북데화 제개를 통해 동 기31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로 대체

하도록 T-도헤 나가는 것이 티-딩-한 해걸방식이라 히-깃1음, 이

를 위해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 재게를 션제의할 꾈요가 있으

며, 동시에 남북간 집적인 군사졉촉이 불가피한 상힁-을 조

성하는 방안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아울러 북한이 이른바 
'

중간조치'라는 구실하에 미국과의 장성

급 접촉을 시도할 겅우 -(리 정부는 한·미 공조체제를 기초로

이를 강력히 저지해야 함.

이와 관련, 미국이 북·미간 장성급 대화에 어느 정도 호응해

주면서 대북 경수로헙상에서 북한측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거

나 헌안문제를 일꽐타결하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북·미 기본합의문의 순조로운 이헹·실천

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측의 기세만各 올려 줌으로

써 향후 힙-의문 이宅과정에시 계속해시 새로운 난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아

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어야 함, <제성호, r 정전체제

의 평화체제로의 전射방안.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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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북·미 불가침협정과 한·중

불가침협정 체결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군사정세를

안정화함.

- 특히 북한이 대미 핵협상과정을 활용하여 대미 평화협정 체결

을 목표로 할 경우, 한·미와의 입장 충돌로 인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북·미 불가침협정 및 한·중 불가침협정 체결은 관련국의

입쟝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즉 미국은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공세를 우회하는 한편,

기본합의문의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음. 중국은 군정

위 철수로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을 완화하

는 동시에,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음.

또한 북한은 대미 관계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북·미 평

화협정 체결문제를 일단 유보함으로써 대미 관계개선을 촉진

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인정·보장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북·미 및 한·중 불가침협정 체결은 북한의 북·미 평화

협정 체결 주장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우리측의 입장에서 유리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수용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됨.

O 이외- 같은 교차불가침협정 체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순차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즉 첫째, 먼저 교 차불가침협

정 체결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를 도출함. 둘째, 교 차불가침협

정 체결의 필요성을 중국측에 설명, 중국의 협조·지원을 확보

함. 셋째, 미·중의 대북한 설득을 통해 교차불가침협정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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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북한의 호응을 A-도함, 이%-]- 관련, 필요시 대북한 설득을

위한 일·러의 협조를 요 함.

O 교차불가침협정 체결시 북·미 불가침 정 및 한·중 불가침협정

에는 전쟁예방 또는 불가침에 관한 내용, 즉 상호 불가칩 및

무력행사의 폐기, 주귄 존중 및 내정불간섭,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간 핫라인 설치,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공동 노 력, 일방이 제3국과 기체결한 조 익)의 존중 등이

포함될 수 있을 젓임.

그러나 북·미 불가침협정은 평화협정과 달리 북·미간의 불가침

.

을 약속하는 것일 昏인 바, 법리상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할 수는 似음. 따라서 불가침협정의 내용에 전

종결 및 평화상태 회복,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유省군사

령부 해체, 미군철수 또는 감축 등 불가침과 직집 관련이 餓

는 정치·군사적 문제가 멍시되어서는 안됨, 특히 북한이 북·

미 불가침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분식·선전할 가능성을 갑안할

떼, 북·미 불가침협정이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성격의 것이 아

님을 분명히 히-여야 할 것임. <민족통일연구원, C
한반도 평화체제 구

축방안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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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엔사 문제
t

가. 유엔사의 역할과 문제점

O 정전과 함께 유엔사의 군사적 기능이 사실상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소한 두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간과해서는 안틴.

- 첫째, 정전협정이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작성된

것이며, 또 유엔사 사령관이 정전협정의 준수·집행에 관한 우

리측 책임자인 만큼, 정전협정 체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

사의 유지가 필요兎음.

- 둘째, 최소한 197 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발족될 때까지

유엔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휘체계를 연결시켜 주는 법

적 매개역할을 하였음.

O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유엔군으로서의 미군과 그 이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미군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임

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때문에 그 동안 이 두 개념 사이에 많

은. 혼동이 있었던 젓으로 보임.

-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었

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이의 작전 지휘 체계

는 새로이 규정되지 않고, 대신 주한미군 사령관을 유엔군사

령관으로 겸임 발령하고, 1950년 7월 14일의 한국군으로부터

유엔군으로의 작전권 이양 합의를 정전협정 체결 후까지 유

효하도록 연장시키는 편법요로 해결해 왔던 것임.

- 123-



. - 그러나 1978년 11월의 한.미언합사가 발족되어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메개역할을 할 필요가 엾게 도1었으며, 정전협정의 짐

행기2으로서의 기능만을 해V음. <백진현, 「남북한 평화체제 전촨

대책 1 >

O 유省군사령부는 북한의 무력남침 저지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상

태 회복을 위해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걸의 제시호

(S/1588)에 의거하여 셜치되었으며, 현재 한국정진협정의 시행

기관인 군사정전위원최의 유엔측 딩-사자로서 정전협정체제외-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

-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이후 유엔군사렁부 산하에 북한과 교 전

兎던 참전국의 실질적인 병력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음. 더구

나 유엔군사령부에는 현제 소수의 인원(300명 이하: 사령부 .

간부, 언락장교단 및 의장병 등)만이 소속되어 있어 군사전략

싱·으로는 큰 의미가 似음,

- 이런 점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제가 갖는 상징적 의미 외에는

군사적인 면에시는 실질적인 번화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 때문에 북한의 태도 번화를 유도하고 남북평화협정 체결

을 위한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필요성

이 제기됨. <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料체제 구축방안J >

O 휴전이 성릴된 이후, 유엔사의 주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이하
"

군정위"로 약칭)의 활동을 통해 정전협정을 집행·감독하는데

있으며, 부가적으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유엔회윈국의 재참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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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임무를 수행하면서, 일본에 있는 후방사령부를 통해 주일

유엔기지 사용권을 계속 확보하는데 있음.

O 군정위 운영으로 대변되는 유엔사 활동은 지난 91년 3월 유엔

측 수석대표가 한국측 장성으로 교 체됨에 따라, 460회(95.5.29)

본회의부터 북한이 불참함으로써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패고w 있는 실정임. <깅명진(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의 UNC 해

처1주장 의도와 대비방향」 ( r 국방강론」 저13집 6권, 
'

95.10,1)>

나. 유엔사 해체문제

O 유엔사 해체문제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돼야 함. 첫째, 유엔사

해체와 정전협정의 존속여부이고, 둘째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

군 철수문제, 셋째 유엔사 해체와 안보파급효과임,

- 보조기관이자 조약서명자에 불과한 유엔사가 해체되어도 유엔

사가 대표하고 있는 조 약당사자인 한국과 참전16개국이라는

법인격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정전협정의 남측 일방이 자동

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정전협정의 존속과 유엔

사 해체는 정전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의 수정에

해당되므로, 이의 대체기관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제61항에 의

거 양측의 합의를 필요로 함.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가 정전

협정의 남측 당사자를 유巷사에서 대한민국으로 위임·교체하

는 새로운 결의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 결의를 통해 과거

정전협정 당사자에 구속됨이 없이 남북한은 새로운 평화조약

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부상하게 될 것임, 이 방안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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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군사문제의 딩-사자를 법적으로 남북한으로 정상화시

켜, 평화공존의 제도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와 관린해, 북한은 유엔사 해체

와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젓으로 주장힙,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가 但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은 한·미 방위조약에 근거, 주둔하고 있으며, F엔사와는 무관

함, 한·미 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의 합법 인 주권의 행사로

체결된 방어적 성격의 군사동멩이기 때문에 제3국은 이에 대

해 개입할 권리가 없는 젓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

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6조는 
"

납과 북은 상

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헤 간섭하는 헹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음.

- 유엔사의 존재는 일본내 미군기지 사용권과 관린이 있음. 즉

1961넌 9월에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과 이에 따른 에치슨·

요시다 공문은 주한 유앤군의 헹동을 지핀하기 위해 일본이

시설과 역무를 제공하고 주한미군 철수후 90일 이내에 동의무

가 종료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유엔사가 헤체될 겅우

일본내 6개 기지사용권이 소멀될 수 있음. 따라서 기지사용

권에 대한 미·일간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함. 이는 둥시에 우

리의 군사안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문제임.

U 생긱-컨대, 유엔사는 힌제 300멍 이하의 인원, 그것도 전平벙력

이 아닌 사령부 간부, 연락장교단 및 의장병으로 구성되어 있

어 군사전략상으로는 큰 의미가 似음. 유엔사 해체는 상징적

의미가 크며, 군사적 먼에서 의미가 적음. 따라서 유엔사 해체

문제는 위의 3가지 점을 A-님, 대비하먼서 대북한 톄도번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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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냠북한 평화협정체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전향적으

로 대처히-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이장희,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

J >

O 군정위를 통해 정전협정의 준수를 감독하고 있는데, 유엔사가

해체되면 이러한 기능이 정지핌으로써 결국 정전협정의 종료외-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북한은 보고 있음.

- 물론 이 경우 유엔사가 해체되더라도 군정위 기능을 계속 수

행하도록 하기 위해, 협정수해기관을 유엔사로부터 한미측으

로 수정하면 되겠지만 정천협정 자체를 종료시키고자 의도하

고 있는 북한이 이에 응할 리가 但음. 그렇기 때문에 이 경

우에도 정전협정의 종료와 다름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毛.

o 요컨대, 북한의 유엔사 해체주장 의도는 유엔사 해체를 통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선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궁극적

으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지원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한마디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와해를 겨냥한 젓

이라 하겠음.

o 유엔사가 해체되면 근본적으로 정전협정 서명자로서의 일방이

소멸됨에 따라 정전협정의 존폐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됨.

O 한편 유엔사는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의 관건인 정전협정의 준

수·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군정위 활동이라는 핵심기능을 수행

토록 되어 있는데, 만약 유엔사가 해체된다면 이같은 기능을

수형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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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유%1사가 해체될 경A- 정전협정을 시弔·김-독하고 위반

시 협의.처리할 기관이 但%1지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심한 도 전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무력분젱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게 될

젓임.

O 한반도의 평화보장장치로서 유엔에 의해 설치된 유엔사가 해체

되게 되면, 한반도의 평촤와 안전에 대한 국제적 공익2이 소멀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전毛 억지력

으로서의 기능과 유사시 한국방위에 대한 지원체제가 약화될

것은 틀림但는 사실임,

G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협정 준수와 관린퇸

군사활동에 관한 한, 한국군의 직-전 통제권한은 언합사가 행사

하게 되었음. 비무장지대내의 활동과 휴전선 부근에서의 부대

이동이나 작전 훈련에 있어서, 유엔사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이

그 예임.

. 따라서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정전체제 유지와 관련된 제반

군사작전시 한미언합사령관과 한국군 수뇌부중 o]느쪽이 한

국군을 지취하느냐 하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 문제가

거론IT될 수 있음. (김명진, [ 북한의 UNO 해체주장 의도와 대비방향., )

O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유엔군의 일본내 기지 사용권이 소멸,

7리의 군사적 안보 구도에 입힐 우려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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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유엔사 해체문제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구도와도 관

련이 있으므로, 사전에 미·일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

으로 판단됨.

O 일본내 기지 사용권 문제를 제외하면 유엔사의 해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의 군사안보 체제에는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첫째, 기지 사용권은 이를 사용할 유엔군의 존재를 전제로 한
y

것이나, 이 협정이 상정하는 유엔군은 사싣상 더 이상 존재하

지 않음. 한반도에서 무력사태가 재발할 경우, 유엔사가 형식

상 존재한다고 해서 유엔군의 자동적 재참전을 보장해 주지

않음. 이 경우 유省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의

채택이 펄요할 것임.

- 둘째, 주일미군의 겪우, 유엔사의 존재와 상관없이 한반도의

유사시 한국요로 출동하고자 한다면 1960년 1월 체결된 미·일

신안보조약과 그에 따른 히터·기시 교 환공문에 의해 절차 으

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또 같은 목적으로 미국 본

토로부터 출동하는 군대도 일본내의 시설 및 역무를 제공받

는데 문제가 飯음. 국가간의 안보 협력은 상호 방위나 협력

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존부가 관건이며 기술적인 협정이나

조약의 존부에 의해 좌우되는 젓은 아님. 우리의 안보체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안보동맹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유엔과는 무관함. 따라서 일본내 기지 사용권과 관련

된 문제만 해결된다면 유엔사의 형식적 존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실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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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엔사는 유巷 안보리에 의해 셜립되었으므로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서만 해체될 수 있음, 따라서 북한의 해체 주장에도 불구

하고 안보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범적으로는 해체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 이러한 접 서 유엔사 해체문제는 우리측이 충

분한 정치적 재량과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음.

- . 유엔사의 해체가 정전협정의 파기를 의미한다던가, 정전협정

일방 딩-사자의 소멸이라는 주장온 아무런 근거가 엾는 것임.

정전협정의 딩-사자는 한국 및 참전 16개국이머, 유엔사는 이

들 당사자를 대표하어 협정의 준수를 책임지는 기관에 불과

함. 따라서 유엔사 해체문제는 유엔사를 승게, 군정위에서

우리측을 대표할 대체기관만 합의되면,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

하면서도 벌도 처리 가능한 문제임.

- 유省사는 현재 더 이상 군사적 의미는 飯으며, 멍목상 7리측

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의 준수·집행을 책임지고 있을 뿐임, 이

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내 기지 사용권 문제가 사전에 원

만히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 한국 안보체제의 핵심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며, 이에 따라 주

둔하고 있는 미군은 유엔사Ai-는 아무 상관이 但음. 따라서

유엔사의 해제문제는 주한미군의 칠수와는 드시 구별되어

야 할 문제로 이의 언게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백진현, r 남북한 평화체제 전환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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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름.

- 첫째,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합의

함. 즉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유엔군사령관의 임명국인 미국

과 유엔군사령부가 주둔하는 한국의 입장이 충분하게 반영되

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함.

- 둘째, 북한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측과의 회담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구체적인 대체기관에 대한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 tocol)를 채택하여 정전협정에 첨부함. 이 같

은 경우, 대체기관은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한·미연합

사와 같은 한·미 대표기관보다는 한국군 단독의 대표기관이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및 남북군사공동

위원회가 군사정전위원회가 담당했던 기능을 흡수하도록 함.

- 셋째,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하여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함. 이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하여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는 남북한과 미국의 합의를 유엔 안보리가 추인하

는 성격의 것이 될 것임. 다만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유옌군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유엔 사무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국제연합기 사용을 정지하고 유엔군사령부에 파견되어 있는

참전국 연락장교단을 철수하는 등 해체에 필요한 부수적 조

치를 취하게 될 것임.

O 유엔군사령부 해체시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존속 및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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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와의 관계조정이 문제로 제기됨. 이것은 상딩·히 기술적

인 사항으로서 주한미군의 유엔군사령부 보 겸입을 해제하는

조 치만 취하면 특밸한 문제가 없는 것요로 보임,
a

-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r 군사위원회 및 한·미 언합군사령

부에 관한 교 환각서J 를 게정할 필요가 있음. 요컨대 7리는

유엔군사렁부 헤체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함군사령부가 한·미

언합방위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 하도록 하면

됨.

O 주한미군은 1953넌 10월 1일 조인된 한·미 상호방위조익· 제4조

에 따라 주둔하게 되었으며, 유名군은 1950년 7월 7일 유名 안

보 리 결의에 의거하어 파한되었는 바, 주한미군과 令엔군은 법

적요로 열개의 존재임. 따라서 양자를 언계시키려는 북한의

기도는 부딩-한 것임을 주장해야 할 것임.

- - 특히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칩 억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유지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 장하는 안정자

(stabilizer)로서의 역할을 수6A하고 있으묘로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타딩-하디.51

볼 수 似음,

- 주한미군 칠수를 위해서는 단순히 남북한간의 평화체제 전
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러한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한반도에서 향구적이고도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 후에나

기-능할 것임. 민족통일연구원, 
l
한반도 폄화체제 구축방안, >



O 최선책으로 한반도에 평화보장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유엔사를

존속시키는 일임.

- 북한의 2중정책을 예로 들어, 1950년 
'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

결의를 소멸시킬 아무런 현실적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유

엔사 해체주장 제기 자체를 봉쇄토록 해야 할 젓임.

- 현재회1- 같은 안보상황하에서는 유엔이라는 국제적 평화보장

장치가 한국안보의 일차적 방패막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국

익상 유리하기 때문임.

O 한편 정전협정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유엔사가 해체

될 경우를 상정하여 차선책도 장구해 둘 필요가 있음.

- 우선 정전협정의 실행과 감독을 위한 군정위 활동과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활동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한미연합사측으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유엔(유엔사) 및 미측과 사전 협의를 해

둬야 할 것임.

- 또한 한반도에 전쟁발발시 유엔군 후방사령부에 의거 한국지

원을 위한 일본내 기지 사용이 보장된 것처럼, 유엔사 해체

이후에도 그같은 전쟁지원체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일간

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경명진, 「
북한의 UNC 해체

주장 의도와 대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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